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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전통적으로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비장애인과 비교해 차별 혹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수천년 동안 부정적

이었으며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사회활동, 사회참여, 

직업 유지 등의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장애인 재활에 부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장애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

으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과 UN ESCAP 인천전략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을 강조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인식의 문제점과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한 각 국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중요성은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영국평등법(Equality Act),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국가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장

애인법에서는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내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직업·일상생활 등 모든 사회 환경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시험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 유형에 적합한 시험편의는 장애

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에 참여하는 중요한 편의 서

비스 중 하나이며 장애인이 본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당한 시험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가 개정되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

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내용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장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 법령 개정에 기초

적인 자료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전문

적인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

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편의

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고용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귀중한 의견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귀한 의견을 주신 장애인단체 및 관련 기관의 실무담당자, 장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작부터 결론을 짓는 마무리 단계까지 연구내용

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해주신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님, 대구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님,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님, 보건복지

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한 서원선 부연구위원과 공동연구자인 한국

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님, 우리 원 고아라 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향후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개선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2016년 6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황 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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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가 

개정되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은 취업과 관련된 자격 및 채용 시험에 대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불충분한 시험편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장벽이며 이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편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

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

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내용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장

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

였음. 

❍ 연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

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

하게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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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를 정하였음.

❍ 첫째, 제2장에서는 인식의 개념, 장애 인식의 중요성, 장애 인식개선 방법 

등을 고찰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하였음. 또한 

여러 장애인단체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방

법, 대상 등을 조사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도출하였음. 그

리고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해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편의의 내용,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음.

❍ 둘째, 제3장에서는 국제적인 법규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의 

방법, 내용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구체적으

로 국제조약과 일본에서 말하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 및 내용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각각의 개념이나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를 모색하였음. 더불어,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종

류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의 자격 및 

채용시험과 관련된 시험편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음. 특히 시

험편의와 관련해 각 국의 법률 및 제도적인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셋째, 제4장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와 관련

된 장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음. 전문가의견조사는 서면을 통

한 개별 면접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장애 유형,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음.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시

험편의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말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이와 함께,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제공 기관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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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공 주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고충 등을 분석하였음.

❍ 넷째, 제5장에서는 2장의 국내 현황, 3장의 국외사례 시사점, 4장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 하위 법령을 제시하였음. 이와 더불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

였음.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

해 문헌조사, 전문가의견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간담회 등을 병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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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현황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분류

❍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을 살펴보았으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크게 인권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

육, 강사양성교육으로 나누어 조사 및 분석함.

❍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와 장애인인권센터 등을 중심으

로 실시하고 있음.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권익 옹호와 인식개선

을 위해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힘찬 첫

걸음, 장애인 인권교육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복지현장에서는 장애의 이해와 예방 중심, 

장애체험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의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근로현장에서는 고용주의 인식개선을 위주로 교

육하고 있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시청각 교육, 강의식, 체험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강사양성교육은 각 단체별로 장애인 당사

자로 구성된 강사를 양성하는 추세임.

2)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

❍ 현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규

정하고 있음.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

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

부 인식개선센터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별 

교육 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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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현황 

1)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개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장애인을 고

용하는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 및 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 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의 4

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

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

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문’에 의

하면 편의지원 대상 및 범위, 장애 유형별 시험편의 지원의 내용, 시험편의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인사혁신처, 2016). 

❍ 그러나 국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자격 및 채용 시험 및 국가공인시험의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가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장에서는 현재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법률 등을 조사하여 법적 

현황을 살펴봄.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법적 근거 현황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공무원임

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3)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내용 및 방법

(1)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에 장애인 등 편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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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특수·중복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서

비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매뉴얼에 제시된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서비스 내용’을 토대로 

응시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서비스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필요한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함. 인사혁

신처에서는 장애인 등록정보 조회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판단해 편의지원서비스 제공 여부를 안내함. 

(2)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시험

❍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시험의 경우에는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시험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함. 국가전문

자격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장애유형별 응시편의 제공 및 증빙서류 안

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2016년 서울특별시 지방공

무원 임용시험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시각·뇌병변·지체·

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일시적인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응시자는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계획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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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내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

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선택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함. 제

출서류가 편의제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서울시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 검토결과를 게시하고 신청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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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관련 해외사례

1.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해외 및 국제 법률·조약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인식재고)에서는 장애인의 부정적 및 차별적인 

인식의 문제점과 더불어 인식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24조(교육)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

해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화 또는 점자 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훈련은 장애인식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절히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의사소통, 교육기술 및 자료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포

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5조(건강)에서도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인천전략(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 인천전략의 성공적인 달성과 함께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부처 및 기관과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장

애인가족 옹호 단체, 연구기관, 민간부문 등 시민 사회를 참여시키고, 인천

전략의 목표와 세부 목표 달성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그 이행상

황을 평가·보고 함. 또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를 위해 ‘장애인 

권리 실천 캠페인(Make the Right Real Campaign)’과 같은 국가 및 하부 

국가 단위 캠페인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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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1) 법적 근거

❍ 「인권교육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전문 9조 및 부칙 2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장애 인식개선의 사례

① 장애인 주간

❍ 「장해자기본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 국민들로 하여금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도모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장

애인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을 지정하고 있음(법 

제7조). 

❍ ‘장애인 주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생사회(장애 여부에 상관

없이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이념 보급, 장애에 대한 국민

의 이해증진,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방법 혹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시 등임(남용현, 

2011; 장해자기본법, 2016).

② 장애인 고용 관련 인식개선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장해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고용을 방해하는 요인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사업주 및 기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광고나 기타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76조). 

❍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매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고용 지원 주간’

을 설정하여 일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 후생노동성, 지자체가 협력

하여 사업주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③ 교육기관의 장애 인식개선

❍ 일본에서는 각급(초·중·고) 학교에서 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교육이 

실시 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하기 보다는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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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한 과정의 하나로 통상적인 방식에 의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인

식개선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인권교육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2016).

❍ 일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식개선 교육은 통상의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교육위원회의 관장으로 초등학교 고

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에 맞게 과제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교육 방법은 연중 주제별로 ‘강조월간’, ‘강조주간’ 등을 설정하고 교과활

동,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을 실시함.

④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연대

❍ 일본에서는 장애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에 따른 연대 역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 연대가 활발함.

❍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권 감각 및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에

서의 학습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 보호자와 가족 등의 이해를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4) 시사점

❍ CRPD와 인천전략, 일본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CRPD에서는 장애 인식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관

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과 사항

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에 대한 따돌림이나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인식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영역 및 인식개선

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인천전략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인식개선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식개선 정책에 시사하는 바

가 큼. 즉, 보다 구체적인 행동 전략 차원에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세부

적인 절차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일본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에 대한 공표는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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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정부 부처의 태도와 정책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언론을 이용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 부처의 참여를 높여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

- 넷째, 일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식개선 교육은 통상의 학교(초·

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교

육과정과 교과수준에 따라 상이한 교육 방법을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특

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되고 개별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응시자 대상 시험편의 해외 사례 

1) 미국

(1) 법적 근거

❍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는 장애인 응

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ADA, 

2009).

❍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ADA 타이틀 II(주정부 및 지방정

부 서비스)와 ADA 타이틀 III(공공 편의 및 민간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정에는 표준화된 시험 혹은 전문 시험을 응시하는 

장애인 응시자들의 시험편의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응시시험·전문 면허시험·자격과 관련된 시험 등을 주관하는 모든 민간, 

주정부, 지방정부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 법학 및 

의학 등 전문 영역과 관련된 시험, 각종 전문기술을 검정하는 시험을 주관하

는 단체나 기관은 ADA에서 제시하는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함.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는 일반적 시험을 위한 환경이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들이 표준시험이나 전문시험을 볼 때 자신들

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조기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시험을 주관하는 모든 주체는 장애인 응시자가 시험편의를 요청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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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시험편의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장애를 증명

하기 위한 문서에는 응시자의 장애와 장애인 응시자가 요청하는 시험편의

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야 함. 

(2) 시험편의의 사례

①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 

❍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에서는 시

험시간 연장(50%, 100% 연장), 약물, 음식 및 화장실 사용을 위한 추가 

휴식시간, 장애 유형에 따른 시험편의(예를 들어, 점자문제지, 확대경 사용,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시험장소 등)를 제공함. 

❍ 컴퓨터를 이용해 응시하는 경우, 보조기기 및 장치를 제공하며, 장애유형에 

따라 보조인력을 제공함. 장애로 인해 컴퓨터로 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 

종이로 된 전통적인 시험을 실시하며 추가적 편의를 제공함. 또한 장애 특성

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시험지를 제공함. 

❍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모든 응시자들은 반드시 장애 혹은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함. 과거 3년 내에 채용 및 고등교육 기관 

입학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시험편의 대상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채용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ETS에서 정한 의료전문의 혹은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

되어야 하며 ETs는 증명서를 작성한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해 증명서의 진

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② 미국 의료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 

❍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규정하고 있

는 증명이 가능한 장애나 질환을 갖고 있는 시험 응시자들은 USMLE에 공식

적으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요청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휠체

어 접근 가능한 시험장소, 높이 조절이 가능한 컴퓨터 책상, 추가 시험시간

(시험시간의 1.25배, 1.5배, 2배), 추가 휴식시간(25%, 50%)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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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시험 실시기관에서 제시한 서류나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USMLE, 2016). 장애인 응시자가 작성하는 자기소개

서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USMLE에서 실시하는 시험과의 연관성

과 요청하는 시험편의가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

으로 기술해야 함. 과거에 공식적인 혹은 유사한 시험을 본 경우에는 제공받

은 시험편의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

에 재학 중 시험편의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자료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

음. 장애인 응시자가 학습장애, 주의력결핍장애, 난독증, 발달장애 등을 갖

고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아동시기와 관련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USMLE, 2016).  

③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 대학 시험: SAT, SAT 과목별 시험, 

PSAT/NMSQT, PSAT 10, AP 시험 등

❍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는 장애 학생들이 SAT와 같은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는 시험편의와 관련해 일반적인 편

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시험편의 규정 및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학생은 반드시 증명 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함. 공식적인 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음. 시험편의

를 받을 수 있는 장애로는 전맹 및 시각장애, 학습장애, 뇌성마비나 당뇨병

과 같은 신체장애 및 건강장애, 운동장애 등이며, 이 외에도 공식적인 진단

이 가능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험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심리 및 정신평

가 결과보고서나 의사의 진단 결과보고서 등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음.

❍ 둘째,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는 SAT, SAT 과목별 시험, PSAT/NMSQT 

and PSAT 10, AP 시험에 한해서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이 가지

고 있는 장애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시험을 보는데 반드시 중대

하게 영향을 미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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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요청한 시험편의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함. 즉 학생들은 요청한 

시험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험편의는 다음

과 같음.

- 시험출제 관련: 확대문제지(글자크기 14 pt., 20 pt. 등), 시험 문제지를 

읽어주는 대독자, 하이라이터 사용, 구두 및 수화 문제 설명, 시각장애 

용 확대경, 색조 덮개, 점자 및 점자 그래프, 문어 응답에 대한 점자 단말

기, mp3 파일을 이용한 오디오 문제지, 보조기기를 이용한 문제지 등

- 답안작성 관련: 구두 받아쓰기와 대필, 테이프 녹음기, 철자수정 및 교정

이 가능한 컴퓨터, 문법 체크가 가능한 컴퓨터, 복사 및 붙이기가 가능한 

컴퓨터, 음성 녹음을 통한 답안 작성, 확대 답안지, 4측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시험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

- 시험시간 및 시간조정: 추가 휴식, 시험시간 연장, 하루를 초과하는 시험

시간 연장, 특정 시험시간 및 시험날짜 조정 등

- 시험장소: 소그룹 시험, 개별시험장소, 시험감독관이 동석한 특별 시험

장소, 응시자가 원하는 좌석배치 등

2) 영국

(1) 법적 근거

❍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불평등한 대우로부터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비교

하여 최대한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누리고 있음. 

❍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은 영국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해지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부분에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상품, 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체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의무를 짐.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대표적인 주체로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주간 보호 시설, 여가 및 레크레이션 시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 기업 등을 들 수 있음. 장애인 혹은 장애 소비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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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체는 이용의 편이성, 접근성 등을 보장 및 개선하기 위해 적절하고 

공정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Equality Act, 2010).

(2) 시험편의의 사례 

① 영국 기업의 장애인을 위한 시험편의

❍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의하면 고용과 관련해 장애인 응시자 혹은 

장애인 직원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채용 및 

응시와 관련해 평등법(Equality Act)에서 접근 가능한 응시서 및 양식, 접

근 가능한 면접 장소, 장애 유형에 맞는 적성 및 능력 검정 시험, 채용 제안, 

급여 지급을 포함한 고용 상태, 공정한 해고 및 복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Equality Act, 2010). 

❍ 평등법(Equality Act)에 기초해 채용과정 중에서 적성 및 능력 검정을 위

한 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들은 시험시간 연장(50%, 100% 

등), 추가 휴식시간 제공, 특별 문제지 제공(점자, 확대, 화면독서 프로그램, 

오디오 등), 시험장소 조정(개별 시험장소, 접근 가능한 시험장소로 배정 

등), 기타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 받

을 수 있음(Equality Act, 2010).

②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시험편의 

❍ 영국의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들의 평가와 검정을 위해 적절하고 공정한 편

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평등법(Equality Act)에서 규정하고 있

는 정당한 편의 중 하나로써 장애 학생 혹은 장애인 응시자들은 교육 현장에

서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영국 교육기관은 장애인 응시자 및 학생에

게 시험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오디오 형태의 문제지, 대필

자, 대독자, 수화통역 서비스, 텍스트 전환 서비스, 화면독서 프로그램, 화면

확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Equality Act, 2010).

③ 국제 영어능력 테스트시스템(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시험편의 

❍ 국제 영어 능력 테스트 시스템(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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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ELTS) 시험은 기본적으로 응시자의 영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

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응시자의 장애 유무와는 상관없이 응시자의 영어 능

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IELTS에서는 장애인 응시자

를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IELTS에서는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시험편의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가 추가

적으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시험편의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증명해야 함(IELTS, 2016).

3) 일본

(1) 법적 근거

❍ 일본의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편의 제공의 근거는 2000년에 제정된 「인권교

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본계획의 책정을 통해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13년 9월 노동 후생성이 ‘3차 장해자 기본

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음. 

❍ 장해자 기본계획서에는 2017년까지의 일본 정부의 장해자에 대한 정책이 

명시되었으며 본 계획의 분야별 시책의 기본방향은 총10개 영역으로 구분

되어있고, 이중 시험편의 제공에 관한 시책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배려’ 중 

‘국가자격에 관한 배려 등’에 근거하고 있음. 

(2) 시험편의의 사례

① 장애인 공무원 임용 

❍ 일본에서는 공무원 임용 시험 시 각 모집부문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

하고 있음.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경우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실시하고 

있음. 시험을 신청할 때 원서 상에 편의지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

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점자 시험, 확대시험지 등과 같은 시험편의를 제공

하고 있음. 장애인의 경우, 장애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 

수첩)를 제시해야 함(홍자영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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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 교원 임용시험

❍ 교원 모집의 경우 일반전형 이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및 구분모

집을 실시하고 있음.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장애로 인해 시험 시 특별한 

편의가 필요한 경우 입시 지원 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각 지방교육청마다 

시험편의 사항 및 편의지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공통적으로 모집원서에 개개인의 장애 편의지원 필요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지원을 하고 있음.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 시 교원시험의 

실기시험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주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62개 현 중 

39개 현이 실시하고 있음(홍자영 외, 2007).

③ 사법시험 장애인 시험편의

❍ 장애인 응시자가 사법시험을 볼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애인 응시자는 사법시험을 신청할 때 신체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의사진단서 및 신체장애인수첩 복사본 등 장

애 정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각장애인(약시), 상지장애인에게는 사법시험위원회에서 지정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청기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청기의 종류

나 형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및 사용설명서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해야 함. 

전파수신 기능을 이용한 보청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상이한 시험편의가 제공됨(홍자영 외, 2007).

④ 자격시험의 시험편의

❍ 장애인 시책 추진위원회(내각부 소속)는 2006년부터 자격취득시험 시 통

일된 편의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의 지식, 기능을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장애 상태에 따라서 점자 시험, 수화 통역, 이동 도우미에 의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실기시험 시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통일된 배려사항 이외에 각 시험 제도마다 시험 문제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

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은 시험 주관 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20 한국장애인개발원

4) 시사점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법적 근거와 사

례를 통해 제도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음. 해외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국 법무부와 장애인법에서는 시험의 범위와 영역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 주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장애인의 사회 자립과 

관련해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사회 활

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임.

- 둘째, 미국장애인법 및 영국평등법의 장애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장애란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 장애로 간주하고 있음. 미국 혹은 

영국의 장애에 대한 개념은 장애의 의료적 손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일상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는 사회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 이는 의료적 기준에 의해 획일적

으로 시험편의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비교해 장애인 응시자의 권리

와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셋째,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양한 증명 서류를 통해 장애 정도와 

시험편의의 종류를 판정하고 있음.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의 문서를 확인

함으로써 의료 전문가에 의한 단순한 의료적 소견만을 참고하여 장애의 

정도를 부적절하게 이해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

의 시간적 및 경제적인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음.

- 넷째, 국외의 시험의 경우, 통일된 배려사항 이외에 각 시험 제도마다 시

험 문제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은 시험 주관 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융통성 있는 시험편의 제공은 장

애인 응시자의 개별적인 장애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응시자에

게 최적의 시험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추가적인 시험편의

의 제공은 일률적인 시험편의 제공과 비교해 장애인 응시자의 개별 특성

에 따라 최상의 시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결국 장애인 응시자가 본

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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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질적조사

1. 조사개요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작성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및 시험 

실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

뷰(Focus Group Interview), 간담회를 실시함.

❍ 전문가의견조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를 키워드

로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고

려하여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를 선정하였음.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및 동법 제46조

의2와 관련한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해 질의함.

❍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초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 별지의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 결과보고 서식,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내용 등에 대해 묻는 형

태로 이루어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대상과는 다른 장

애인단체 종사자를 선정하였으며, 법률 전문가도 포함하였음. 

❍ 간담회는 시험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각 기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였음.

2. 조사결과 및 시사점

❍ 질적조사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의견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이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시행령에서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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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효과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함. 현행「장애인복지법」을 통한 교육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장애인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

음. 그러나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채용시험, 비교적 수요가 많은 

TEPS(영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시험 등과 같은 공인민간자격 시험

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임. 최근 취업난과 청년실업 등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

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 취득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공인민간자격 시험에

서도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함.

- 넷째,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편의제공 내용과 관련한 표준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시험마다 제공되고 있는 편의의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장애인 응시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시험의 특성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에서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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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장애 인식개선

 1) 인식개선 교육 실시 주체의 범위

❍ 첫째, 현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둘째,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 

기관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이나 

단체를 포함하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2) 인식개선 교육 내용

❍ 첫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관련해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참여자들은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에 따른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내용

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 둘째,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철학이나 차이, 다양성 등에 대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역시 필요하며, 장애와 관련된 단순한 지식으로

는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셋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중 사회과목이나 윤리과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장애인 인권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인식개선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넷째,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에 대한 기본적

인 정의부터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다섯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비장애인 전문가들 중에서 비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음.

❍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에 따른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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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와 관련된 철학이나 차이, 다양성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함.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중 사회과목이나 윤리과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장애인 인권을 포함시켜야하며,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인식개선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함.

 3) 인식개선 교육 방법

❍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의하면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집합교육을 할 경

우 15∼20명 내외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 대상

에 따라 교육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음.

❍ 둘째, 전문가의견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조사자들 중 많은 수

가 장애체험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음. 

❍ 집합교육을 할 경우 15∼20명 내외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

며,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4)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

❍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 참여자 실인

원, 교육 내용, 교육 실시 횟수, 교육 강사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둘째, 교육 후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정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식개선이 일회성 교육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식개선의 변화를 적절히 측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

음.

❍ 셋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업무 역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같은 기

관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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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지원

❍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

라는 응답이 많았음.

❍ 둘째,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일관성과 지

속성을 위해서 질 좋은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셋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강사들의 질과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음.

❍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

해서 질 좋은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관 설립이나 

지정이 필요함.

 6) 기타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홍보가 ‘장애인의 날’ 등 특정 시점에만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점을 지적했음.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 홍보가 ‘장애인의 날’ 등 특

정 시점에만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1)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

공기관, 공기업은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둘째,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 사기업도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제

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일반 사기업이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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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편의 제공의 내용·기준·방법 

❍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기본적으

로 장애인 응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음.

❍ 둘째,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주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그

룹인터뷰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구체적인 시험편의의 범위와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셋째,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

문가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유형에 따라 제공해

야 한다는 의견, 의료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장애인 응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기관이 제공하도록 홍보 및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장애유형에 따라 시험편의를 제공할 때 의료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 본 연구는「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해 전문가의견

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장애 관련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 및 분석함.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

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전문적인 의견은「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

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

성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됨.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 및 국제조약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제도적·정책적인 개

선을 위해 활용함.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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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관

련된 한계점 및 문제점, 장애인의 권리 및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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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attitude)이란 사회적 환경 속에서 특정 사람, 단체, 계층을 대상으로 발생

하는 감정적 혹은 정서적인 사고나 견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Triandis, 1971). 직

업현장에서의 차별적 채용,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혐오나 기피, 특정 상황에 

대한 차별적인 견해 등은 모두 사회적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Evans, 1976). 

Olkin(2000)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 혹은 사회현상의 중심적인 특성

(central characteristics), 확장(spread), 매력적 요소(attractiveness)에 의해서 

특정 견해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중심 및 

주변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외모, 친절한 성격, 우수한 학력 등은 중심 

특성에 해당하며, 장애 역시 한 개인의 중심 특성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중심 

특성은 한 개인의 주변 특성 혹은 드러나지 않은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

적이며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확장이라고 한다. 중심 특성이 매력적이거나 바람직

한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은 특성 역시 중심 특성과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반대로 중심 특성이 부정적이면 주변 특성 혹은 개인과 관련된 

기타 여러 특성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한다. 이러한 심리적인 과정을 

통해 장애라는 중심적인 특성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한 개인의 주변 특성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Olkin, 2000).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은 위험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나약한 존재 등과 같은 부

정적인 이미지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그릇된 시각과 불평등한 대우

로 인해 많은 수의 장애인들은 심리적으로 분노, 우울, 우려, 불안 등과 같은 정서

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활동 및 사회참여에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Corrigan, 2004).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라는 상호의존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한 사람의 인식은 다른 사람의 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변화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떠한 단체나 집단에 대해서 

특정한 인식 혹은 편견이 사회 내에 존재한다면 그러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은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유사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에 의한 차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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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을 수 있다(Smart, 2009). 즉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개개인의 사회참여나 고용활동에도 유사한 부정적 편견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을 향상시키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유

발하기도 한다(Smart, 2009).

과거 수년 동안 장애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법률 및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장애인

의 교육적·경제적·사회적인 접근성은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사회

적 제도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은 아직도 존재

하고 있다(Corrigan, 2004; Olkin, 1999; Smart, 2009). Smart (2009)에 의하

면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갖는 이유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들은 효용성의 논리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나 장애

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투여되는 비용,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에 투여되는 비용, 장애인의 사회자립을 위해 지출되는 

세금 등을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해 장애인에게 투여되는 사회적 지원을 불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장애에 대한 부정확하며 불합리한 정보나 지식은 장애에 대한 모호성을 

증대시키며 이로 인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TV, 

영화, 신문 기사 등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장애의 부정확한 모습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부 영화 속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험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표현하는 장면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의 부정

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일부 비장애인들은 특정 장애나 질환이 전염이 가능하다는 막연하고 부정

확한 정보에 기초해 전체 장애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보통 장애

가 전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일부 전염이 가능한 질환을 전체 장애의 특성으

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전염 가능한 질병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다수의 

장애인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한다.

넷째, 일부 사회나 국가에서는 장애 발생 원인과 관련해 장애인 혹은 그 가족들에

게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와 관련된 어려움을 장애인 당사

자 혹은 장애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도 한다. 장애에 대한 도덕적 혹은 개별적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집중적으로 전가하거나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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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하거나 재활하는데 있어 여러 형태의 차별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할 수 있

다. 대표적으로 종교나 문화에 따라서 장애를 신의 저주나 벌로 간주하는 경우에 

장애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적인 

특성과 능력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장애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

하는 경향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부정적

인 인식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및 고용 현장에서의 차별은 장애인의 사회통

합과 사회자립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성과 심각성은 중대하다

(Smart, 2009).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이 

본인의 능력이나 적성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없게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성은 심각

하며, 결국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처우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의 박탈로 연결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자립과 직업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고용

을 위한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이를 위한 채용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

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자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Parker & Patterson, 2013). 장애인의 고용 및 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 및 채용시험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 제공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제공

되어야할 사회적 편의 서비스 중 하나이다. 만약 장애인이 자격 및 채용시험에 참여

하는 과정 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로 인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

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에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ADA), 2009년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

선 및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시험편의 제공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 인식개선 및 적절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제도적·법률

적인 변화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ADA, 1990). 

하지만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범

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식개선 교육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가 개정되

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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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들은 취업과 관련된 자격 및 채용 시험에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충분한 시험편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

히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장벽이며 이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

공)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내용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을 위해 장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

하였다. 연구를 통한 전문적인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고용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장애 인식개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장애 인식개선

의 보다 효과적인 구성과 계획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관련된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활동의 보장을 위해 자격 및 채용시험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

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

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제2장에서는 인식의 개념, 장애 인식의 중요성, 장애 인식개선 방법 등을 

고찰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러 장애인

단체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등을 조사

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도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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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과 관련해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편의의 내용,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국제적인 법규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의 방법, 

내용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조약과 

일본에서 말하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 및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러한 각각의 개념이나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를 모색하였다. 

더불어,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종류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

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의 자격 및 채용시험과 관련된 시험편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특히 시험편의와 관련해 각 국의 법률 및 제도적인 특징을 분석

하였으며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와 관련된 장

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는 서면을 통한 개별 면접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장애 유형,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제공자들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인

터뷰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말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제공 

기관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공 주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충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2장의 국내 현황, 3장의 국외사례 시사점, 4장의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

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

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의견

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간담회 등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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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계 및 장애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총 2회에 걸쳐 연구

방향, 연구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내용의 충실도와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연구결과의 적합성 및 기여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국내 현황을 조사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개념과 실태를 분석하였

다. 셋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장애 인식개선 및 시험편의의 개념 및 방법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장애 인식개선의 방법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장애 전문가 

총 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제공 

주체 기관 및 단체 담당자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 형식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3.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

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실행과정을 도식화한 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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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향 설정



문헌조사

- 국내외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분석

- 국내외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현황 분석  ·전문가자문회의



질적조사

• 전문가의견조사
 - 대상 : 학계, 현장전문가 
 -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문가

의견조사
 - 내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개선

점, 결과보고 방법
 ·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시험 범위 

및 제공 내용, 기준 

• 포커스그룹인터뷰
 - 대상 : 학계, 현장전문가, 관련기관 종사자 
 - 방법 : 심층면접조사
 - 내용
 ·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서식
 · 장애 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내용, 기준
 · 제공 주체 입장의 문제점



 ·전문가자문회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



보고서 발간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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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현황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분류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을 살

펴보았으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크게 인권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교육으로 나누어 조사 및 분석하였다. 

<표 2-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범위

주제 목적 대상 교육방법 주요기관

인권교육

장애인인권, 
인권일반,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공무원, 
일반시민, 장애인

강의, 사이버 
교육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복지
현장

장애의 이해 및 
예방 중심, 장애체험

아동, 청소년, 
비장애인, 전문가 

등
강의, 현장체험

국립재활원, 
복지관,

교육
현장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장애체험
학생, 교직원

강의, 강사초청, 
시청각자료 활용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근로
현장

고용주의 인식개선
사업주, 

비장애인근로자
사이버강의, 
집체교육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

안정협회

대국민
언론

방송콘텐츠를 
이용하여 대국민 

홍보
국민, 학생

UCC공모, 방송, 
영상물

장애인먼저운동
실천본부 

인식개선센터

강사양성교육 인식개선강사양성 장애인, 비장애인 강의, 실습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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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

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와 장애인인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실

시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권익 옹호와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

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힘찬 첫걸음, 장애인 인권교육과 장애

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현장에서는 장애의 이해와 예방 중심, 장애체험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의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근로현장에서는 고용주의 인식개선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방송콘텐츠를 

이용하여 대국민 언론 홍보를 하기도 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시청각 교육, 

강의식, 체험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강사양성교육은 각 

단체별로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강사를 양성하는 추세이다.

2)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

현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

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1)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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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

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

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

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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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활동뿐 아니라 인권교육을 함께 하는 기관과 단체의 

활동도 공유함으로써 인권교육을 또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며, 누구든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과 관련된 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① 집합교육과정

집합교육을 통해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교육생 상호간 사례 공유, 정책사례 발굴 등을 통해 인권역량 

강화 및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며, 상호간 유대관계 및 협력체계의 강화를 통해 

교육효과를 증대하고 있다.

② 인권특강

각 기관이 요청하는 인권특강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 대상자들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대국민 인권의식 개선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표 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특강 

운영횟수 기당인원 교육일수 교육시간 교육일정 교육대상

인권특강 연중실시 20명 이상 협의추진
공직자, 

일반시민, 
학생 등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2016). https://edu.humanrights.go.kr

③ 인권위원회 방문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프로그램은 위원회 업무소개·홍보와 동시에 학교·시민·

공공분야의 대상에 따른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와 

친화력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근한 인권체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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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프로그램 

교육과정명
운영
횟수

기당
인원

교육
일수

교육
시간

교육일정 교육대상

방문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중실시 20~40
프로그램 운영 

- 2시간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공직자, 
일반시민, 학생 

등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2016). https://edu.humanrights.go.kr

④ 사이버교육

❍ 공직자 대상 사이버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 사이버인권교육은 공직자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과정으로, 공무원 상시학습이 인정되는 무료 교육 과정이다. 교육대상

은 공무원(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직공무원)이다.

❍ 교원 대상 사이버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교원 사이버인권교육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정으로, 교원 직무연수가 인정되는 무료 교육 과정이다. 교육대

상은 교원(전국 유, 초, 중, 고등 교원 및 교원전문직)이다.

❍ 시민 대상 사이버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시민 사이버인권교육은 일반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정으로,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이수 인증이 되는 정기 강좌와 

언제나 수강 가능한 열린 강좌로 구성된 무료 교육 과정이다. 교육대상은 일반시민

(인권 및 시민단체 활동가, 학생 등)이다.

❍ 모바일서비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의 모바일 인권교육은 사이버 인권교육과 같은 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이버교육과 모바일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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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과정표

연번 분 야 교 육 과 정 학습차시

1

인권일반

인권의 이해 15차시

2 차별예방과정 15차시

3 차별예방과정1(장애차별예방과정) 10차시

4 차별예방과정2(성차별예방과정) 10차시

5
심화

장애차별예방심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15차시

6 성희롱예방 5차시

7
국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15차시

8 세계인권선언 15차시

9

전문

행정과 인권 10차시

10 군대와 인권 10차시

11 경찰과 인권 15차시

12 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16차시

13 학교폭력예방교육 15차시

14 정신장애인의 이해 15차시

15 이주민과 인권 15차시

16 노인 관련 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10차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2016). https://edu.humanrights.go.kr

(2)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념

에 기초해 장애발생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체험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발생예방의 중요성, 편의시설의 필요성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

로 장애발생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대학생, 시·도의원, 행정

기관 직원, 학부모, 교직원,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장애발생예방 교육내용은 <표 2-5>와 같다(국립재활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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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내용

분 야
소요시간

교육 내용
40분 80분

교육소개 5 10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및 장애발생예방교육 실시 배경, 국립
재활원 및 강사 소개

장애의 이해 10 15
장애와 장애유형 이해, 뇌와 척수 손상에 대한 설명,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등

동영상 - 15 장애발생예방 동영상(장애인들의 사고사례 등)

사고사례 10 20 사고사례(강사 본인) 소개 및 질의응답

사고 및 장애발생 
예방법

15 15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 5계명, 학교와 생활주변의 사고 및 
장애발생예방법 등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장애체험교육은 국립재활원 방문교육(원내교육)과 ‘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원외

교육)으로 구분된다. 방문교육은 1회 교육 가능인원이 40~50명으로 장애 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의 중요성, 휠체어 사용법,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사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의식 교육과 휠체어·시각장애 체험, 주택·편의시설 견학 등 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은 1회 교육 가능인원이 80명 

내외로 장애 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의 중요성, 휠체어 사용법, 시각장애인용 흰 지

팡이 사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의식 교육과 휠체어 및 시각장애체험 등의 

체험교육이 있다(국립재활원, 2016).

<표 2-6>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내용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자료 소요 시간

휠체어체험
설명 휠체어 이동.조작 방법 프레젠테이션 20분

체험 경사로.배수로덮개 통과, 360° 회전 등 휠체어 40분

시각장애 
체험

설명
안내. 단독 보행, 장애물 확인. 
이동 방법

프리젠테이션 20분

체험 도로교통 체험관 이용
흰지팡이, 

안대
40분

장애인식개
선

강의
장애에 대한 이해(장애의 개념, 유형 
등),
장애인에 대한 공감

프리젠테이션 50분

견학 견학
휠체어 체험장, 도로교통 체험장, 
주택 체험장

40분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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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의 장애발생예방교육은 실제 사고로 뇌손상 및 척수손상을 입은 장애

인 강사가 직접 교육하며, 동영상 시청과 강사와의 대화 등으로 구성된다.

 

<표 2-7> 국립재활원 장애발생 예방교육 현황(연도별 누계)

년도
목표
인원

교육
인원

달성율

교육대상
교육
횟수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인

2005 　 1,045 　 　 　 　 　 　 10

2006 　 8,203 　 　 　 　 　 　 51

2007 　 8,803 　 　 　 　 　 　 75

2008 7,000 18,335 261.9 　 15,607 2,260 　 468 119

2009 15,000 16,233 108.2 60 13,105 2,340 190 538 117

2010 14,000 17,873 127.7 1,072 14,194 1,855  239 513 527

2011 14,500 65,255 450.0 4,752 42,582 13,914 1,665 2,342 1,127

2012 50,000 82,797 165.6 9,690 54,381 14,147 2,698 1,881 1,454

2013 74,000 87,825 118.7 8,215 57,182 15,201 6,148 1,079 1,802

2014 94,308 95,526 101.3 5,154 73,220 11,152 5,412 588 1,946

2015 96,744 131,198 135.6 12,000 88,043 20,414 9,203 1,538 2,600 

총계 　 533,093 　 40,943 358,314 81,283 25,555 8,947 9,828

대상별
비율

　 　 　 7.7 67.2 15.2 4.8 1.7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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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국립재활원 장애발생 예방교육 현황(2015년도)

월별

대상별

대상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월  -  -  1  29  2  70  -  - 1 25  4 124 
의창도서관 외

3개 기관

2월 1 10 13 754  -  -  - - 2 66  16 830 
서울 쌍문초 외

5개 기관

3월 13 543 148 5,739 69 3,175  5 660 2 100  237 10,217 
하탑중 외 
64개 기관

4월 117 5,353 590 29,343 57 3,981  43 2,435 8 365 815 41,477 
가락중 외 

316개 기관

5월 27 1,501 163  7,498  69 3,684  51 3,006 6 240  316 15,929 
중앙중 외 

131개 기관

6월 13  464  95  4,218 13  817  15  770 3 110  139 6,379 
월영초 외 
59개 기관

7월 10  815  61  2,322 49 3,385  -  - 4 112  124 6,634 
서강초 외 
39개 기관

8월 5  433  8  523 6  365  3  320 1  10  23 1,651 
양산시보건소 외 

12개 기관

9월 19  928 250 15,050 19  949  3 420  4 140  295  17,487 
온신초등학교 외 

104개 기관

10월 22  880 161 10,147 10 1,264 22  666 5 107  220  13,064 
가천초등학교 외 

91개 기관

11월 26  818 197  9,985 12  643  6  548  4 163  245  12,157 
감정초등학교 외 

82개 기관

12월 9  255  83  2,435 54 2,081  15 378  5 100  166 5,249 
강하초등학교 외 

36개 기관

계 262 12,000 1,770 88,043 360 20,414 163 9,203 45 1,538 2,600 131,198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표 2-9>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장애체험교육 실적(2015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교육
횟수

2 6 19 20 17 6 16 7 15 17 21 146

인원 451 712 1,728 2,141 2,030 539 1,537 1,510 1,414 1,226 3,509 16,797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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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총괄 현황(2015년도)

월별

대상별 프로그램 대상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성인 계
이론
교육

휠
체
어

시
각

편의
시설

기관명
교육
횟수

인원
교육
횟수

인원
교육
횟수

인원
교육
횟수

인원
교육
횟수

인원
교육
횟수

인원 

1월 - - 2 91 - -  1 29 2 428  5 548 519 548 519  - 
 목포과학대 

등 
5개 기관 

2월  4 264  -  -  - -  1  30 2 448  7 742 742 742 742  - 
 청암대 등 
3개 기관 

3월 17 1,301  -  -  -  -  4 166 3 423 24 1,890 1,170 1,290  793  - 
 광주시청 

등 
13개 기관 

4월 16 1,487 1 129  -  -  2  91 6 635 25 2,342 2,328 2,263 2,263 - 
휘경초 등
18개 기관 

5월 13 1,055 3 180 1  14  5 139 7 959 29 2,347 2,317 2,347 2,347 - 
 강동대 등 
20개 기관 

6월  5  459  -  -  -  - 1  25 2 102 8 586  285 586 586 - 
 등마초 등
5개 기관 

7월 12 907 1 140 -  -  -  - 4 519 17 1,566 1,566 1,566 1,366 - 
 강월초 등 
10개 기관 

8월 1 100 2 143  1 280 3 92 5 1,086 12 1,701 1,701 1,201  865 - 
 용인시청 

등 
11개 기관 

9월 10 744 -  -  2 108 1 33 12 872  25 1,757 1,582 1,757 1,435 - 
 강북경찰서 

등 
17개 기관 

10
월 

14 1,099 1 27 1 57 1  4 9 333 26 1,520 960 1,520 1,428 - 

국립공주
병원 

등 15개 
기관 

11
월 

 10 1,038 5 770 1 31 3  97 7 1,718 26 3,654 3,433 2,608 1,587 - 
 문화재청 

등 
17개 기관 

계 102 8,454 15 1,480 6 490 22 706 59 7,523 204 18,653 16,603 16,428 13,931 -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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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교원, 공무원을 우선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학생, 장애인과 가족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EDI행동프로그램을 핵심콘텐츠로 장애이해 및 에티켓, 차별금지법 이해, 장

애인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6). 

<표 2-11> EDI 프로그램 내용

교육과정명 교육과정 구성 교육방법

고용평등
인식개선교육

(8회차)

•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이해하기
•장애인과 함께하기
•장애인 차별금지법 대한이해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및 판

단요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4회차)과 성희
롱예방교육(4회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하모니

(7회차)

•통계로보는 장애
•유형별 장애특성 이해하기 1
•유형별 장애특성 이해하기 2
•유형별 장애특성 이해하기 3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하기
•고용전후 고려할 사항 고용상 

장애차별이 아닌 경우 

장애를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로 인
식하거나 막연한 거리감 또는 불편함
을 느끼는 것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
선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직장, 사회 
등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례 학습으로 
현장감과 사실감 부여

장애 및 에티켓
(2회차)

•장애인개념 및 시대적 변천
•장애인 응대 에티켓

장애의 개념 및 시대적 변천에 대해
서 알아보고, 기본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와 에티켓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

장애인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2회차)

•장애인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사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목적·대상
을 이해하고 장애인 차별행위 및 차
별예외조항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

장애, 함께 생각해보기
(4회차)

•장애, 장애인?
•장애유형별 이해Ⅰ·Ⅱ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와 각 장애유형을 구체적으로 알
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바른 표현법 
및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과정

장애인과 함께하기
(4회차)

•사례를 통한 장애인과 함께하
기Ⅰ·Ⅱ·Ⅲ·Ⅳ

‘장애인고용 우수업체 사례’ 및 ‘지원
고용제도를 통한 지적장애인의 취업
사례’를 통해 장애와 직무에 대한 이
해와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과정

출처: EDI 사이버연수원 (2016). https://cyedu.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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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은 아동용 애니메이션 제작, 대학생 서포터즈 지원, 장애인 스포츠 체

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이해, 기업맞춤형 교육,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명단공표제도와 연계한 인식개선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하반기 기준,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제도 연계 

교육인원이 2014년 13,154명에서 2015년 22,996명으로 증가하여 교육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만족도 역시 84.19점(교육여건에 따라 73점~98점)

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표제외율이 17.5% 상승하였으며, 장애인근

로자가 1,288명(191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율 평균

도 0.173%(263개소)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6). 

(4)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사업 ‘비상(飛上)’과 ‘함께 가는 

내일(Work)’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계발

함으로써 장애인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근로 주체임을 알리고 사회 일반의 장애

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미래 직업인이 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 장애인, 비장애인 청소년, 교직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

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016). 

<표 2-12>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교육내용

사업명

비상(飛上) 함께 가는 내일(Work)

•장애인 인식개선 광고 - 공익광고 제
작 및 홍보

: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광고
영상/스토리보드부문 금상 작품을 광
고영상으로 제작·홍보하여 사회 일
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
을 제거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

•청소년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 인

식개선 만화집 제작/배포, 교재활용
  - 교육 결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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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비상(飛上) 함께 가는 내일(Work)

•역량강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프
로그램 '내일(Work)은 맑음' 콘테스트 
공모전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이나 재
취업을 릐망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 부문 관련 직
업 진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장애청년 취업지원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토크
콘서트 '희망충전'

  - 대상: 전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장애·비장애), 
교직원 및 취업을 준비 중인 장애청년, 장애인 가
족 등

  - 내용
   *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교육 형식에서 벗어나 청

년장애인 및 청소년들과 사회 여러분야에 유명 
장애인 및 장애문화예술 전문가 당사자들이 직
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 전문 사회자 및 장애관련 사회분야의 전문가로 
패널 섭외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
•작품현상공모전
  - 장애인 대상: 운문, 산문, 사진, 컴

퓨터그래픽, 미술
  - 자격제한 없음: 광고영상/스토리보

드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심사 

및 입상작품 선정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시상

식 및 경연대회

•장애인 인식개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장애청소년 
Best Friend

  - 장애청소년 Best Friend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대상: 장애청소년의 학습 및 일상생활 지원 활동

을 하고 있는 Best Friend와 근로현장에서 장애
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근로지원인의 활동 
모습을 촬영하여 사회일반의 장애인 인식개선 및 
근로지원인에 대한 긍정적 이해 도모

  - 장애청소년 Best Friend 표창
   * 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내 장애학생을 돕는 비

장애청소년
   * 내용: 장애청소년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

고 또래 청소년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모범이 되
는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표창

  - 활동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입상작품 전시회
• 온라인 및 전국순회 입상작품 전시
회 개최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016). www.kesad.or.kr

<표 2-13> 청소년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황(2015년도 기준)

대상 내용 계획 실적

청소년
학교 수 100개교 119개교

참가자 수 46,000명 47,039명

교직원
학교 수 15개교 18개교

참가자 수 500명 837명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내부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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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

하고 장애인강사가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인식개선 교육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운영하

여 강사를 양성하며 인식개선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6).

•실시대상 : 학생(유치원, 초, 중, 고등, 대학생), 활동보조인, 장애인강사

•교육내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체험

•교육방법 : 인식개선 교육, 인권교육, 장애체험, 인형극, 휠체어럭비체험, 직업토크쇼, 3인3색

(문화공연)

<표 2-14>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인식개선 교육)

대상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파견기관 57곳 11곳 10곳 13곳 11곳 12곳 

교육회수 129회 14회 35회 33회 28회 19회 

교육인원 4,651명 388명 1,612명 1,106명 786명 759명

출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내부자료.(2015)

<표 2-1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휠체어 럭비 체험)

NO. 강의기관 및 학교 횟수 인원수 일자

1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3. 13.

2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4. 3.

3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6. 19.

4 금부초등학교 1회 100명 2015. 10. 19.

5 양동초등학교 1회 40명 2015. 10. 20.

6 만호초등학교 1회 100명 2015. 10. 21.

7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10. 23.

8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10. 30.

9 광주 화정남초등학교 1회 120명 2015. 11. 11.

10 광주 유덕초등학교 1회 120명 2015. 11. 12.

11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11. 13.

12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11. 27.

총계 690명

출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내부자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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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창작인형극)

NO. 강의기관 및 학교 횟수 인원수 일자

1 용인 신촌초등학교 1회 100명 2015. 4. 20.

2 제암초 병설유치원 1회 200명 2015. 4. 22.

3 포천 가산초등학교 1회 97명 2015. 11. 10.

4 대진 유치원 1회 180명 2015. 12. 1.

5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회 200명 2015. 12. 4.

총계 777명

출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내부자료.(2015)

(6)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인식개선센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생활에서 불

편을 겪는 장애인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 선진복지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뜻을 모아 1996년 4월에 ‘장애인먼

저실천중앙협의회’로 출범하여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2003년 12월부터는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체계

적이고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긍정적인 장애 인식을 형성하

는데 기여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6).

<표 2-17>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인식개선 교육 내용

구분 내용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국 초·중학생 

백일장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와 관련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학령기 때부터 올바른 장애인식을 
심어주고 장애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 형성

대한민국 1교시’ 
방송 제작 및 송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장애이해교육 방송을 제작하고 현장에서의 활
용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함께 개발하여 배
포함으로써 통합교육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반 마련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영상물 

제작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의 올바른 장애이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
력하여 장애인식개선 영상물을 제작하여 ‘장애인의 날’ 방송하고 지속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배포 
청소년, 교육전문가,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자료 개발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6). http://www.wefir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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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에 다양한 영상물을 활

용하고 있으며 영상물의 목록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8>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 인식개선 영상물 목록

제작
년도

제목
주요
장애

제작 출연
상영
시간

내용

2008
마이

프렌즈

발달
장애

(자폐성)

극본: 서재순 
연출: 김진옥

정선경, 
홍지민김형규, 

한보배
24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
와의 우정을 통해 장애를 가
진 친구를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

2009
굿 

프렌즈

발달
장애

(자폐성)

극본: 곽영일 
연출: 채종성

정선경, 
홍지민김형규, 
한보배박건태, 

김병만

34분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에 대한 
편견을 바꿔나가는 중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

2010
그대로

도 
괜찮아

청각
장애

극본: 
박범수연출: 

홍경철

정선경, 수혜
안재민, 

김정난이일화, 
이재포

44분

댄스를 좋아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이 학교생활 등
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모와 
선생님의 편견 어린 시선을 
이겨내는 내용

2011
슈퍼맨, 
하늘 
날다

뇌병변
장애

극본: 
백병훈연출: 

백병훈

정선경, 
박건태김형기, 

김해인
41분

뇌병변장애를 가진 친구와 장
애학생 도우미가 진정한 친구
로 발전하는 모습을 담은 내
용

2012
우리는 
외계인
이다

발달
장애

(자폐성)
등

극본: 
최형자연출: 

백성현

정선경, 
강이석김유리, 

김희정
52분

키가 작아서 고민하던 중학생
이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를 
통해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는 
내용

2013
하늘
벽에 

오르다

시각
장애

극본: 
하원준연출: 

최상진

정선경, 
김동준김보라, 
손병호최원영

54분

시각장애를 가진 17세 소녀의 
도전과 이를 바라보는 한 소
년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는 
과정을 담은내용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6). http://www.wefirst.or.kr

이 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애 인식개선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장애차별을 예방하고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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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 인식개선 콘텐츠 목록

제목 제작년도 내용 및 상영시간 종합편

아름다운 소통 
- 공공기관편 -

2010
Part 1. 장애인 안내 에티켓(3분 27초) 
Part 2. 민원창구응대 에티켓(3분 47초)
Part 3. 전화응대 에티켓(2분 37초)

9분

아름다운 소통 
- 편의시설편 -

2011
Part 1. 건물 내부에 설치된 편의시설(4분 22초)
Part 2. 건물 외부에 설치된 편의시설(4분)

7분 
13초

아름다운 소통 
- 직장에서 장애를 가진 

동료에 대한 에티켓 -
2012

Part 1. 지체장애인 편(3분 08초)
Part 2. 청각장애인 편(3분 16초)
Part 3. 시각장애인 편(2분 53초)

7분
2초

아름다운 소통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

Part 1. 괴롭힘 등의 금지(3분 11초)
Part 2. 정당한 편의제공(3분 26초)
Part 3. 웹 접근성(3분 29초)

7분 
53초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wefirst.or.kr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식개선센터는 장애 인식개선 자료 제공의 장이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전 국민에게 장애 차별을 예방하고 올바른 장애 인식을 심어주

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6).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현황 

1)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개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 제공 또는 훈련

에 있어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시험 및 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

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 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국가

법령정보센터, 2016).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58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의 4항에 의

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문’에 의하면 편의지원 대상 및 범위, 

장애 유형별 시험편의 지원의 내용, 시험편의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2016). 

그러나 국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자격 및 채용 시험의 장애인 시험편의와 

관련해서 국가공인시험의 장애인 편의가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

이다. 예를 들어,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시각, 청각, 뇌성마비 및 기타 신체장

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뇌성마비의 경우 30분의 추가시간, 대필자 요청

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시험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시행 국어능력인증시험

에서는 청각, 시각장애에 대한 편의만이 제공되고 있다(장애인뉴스, 2015).

이러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본 장

에서는 현재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초적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법률 등을 조사하여 법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법적 근거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공무원임용

법」,공무원임용시험령,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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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임용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

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전문개정 2008.3.28.]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

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

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의 시행,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27]

[전문개정 2009.2.6]

(4)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검정응시 편의제공 

방법,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시험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을 목적

으로 한다.

3)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내용 및 방법

(1)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에 장애인 등 편의지원 서

비스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인사혁신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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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4항)

 ❍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신체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편의지원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수험생 등의 응시편의 도모

▢ 적용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 5급,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 지원대상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

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상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체장애인 : 중증 상지지체, 경증 상지지체, 하지지체로 구분

   - 뇌병변장애인 : 중증 및 경증장애인으로 구분

   -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1~2급, 3급2호·4급2호, 시각장애3~6급으로 구분

   -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2~6급

 ❍ 특수·중복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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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출처: 인사혁신처 (2015)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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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서비스 확인

❍ 아래의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서비스 내용’을 토대로 본인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서비스 확인

<표 2-20>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서비스 내용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중증
상지지체
(1~3급)

 시험시간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논문형 시험)

없음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경증
상지지체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논문형 시험)

없음

하지지체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없음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뇌
병변
장애

중증
뇌병변

(1~3급)

 시험시간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논문형 시험)

없음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경증
뇌병변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논문형 시험)

없음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시험시간 연장 의사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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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
장애

1~2급,
3급 2호,
4급 2호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

점자문제지

없음
(단, 3급2호, 
4급 2호는 
의사진단서)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점자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답안지, 축소
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3~6급

시험시간 연장
※ 5간연장 불가
※ 6눈의 교정
시력이 0.3이하일 경우
시간연장 가능

없음
 (단, 6급은 
의사진단서)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없음

청각
장애

2~6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
기기 지참 허용

 없음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
 (수화통역사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편의지원 서비스 결정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편의지원 서비스 결정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과민성
대장증

후군 또는
과민성방광

증후군 
(논문형시험)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 소견서 
및 의사 

진단서(서로 
다른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함)

출처: 인사혁신처 (2015)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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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 제2차(논문형) 및 제3차(면접)시험은 前 단계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별도로 편의지원 신청

❍ 신청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

의 장애 유형에 필요한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

※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의 ‘장애인 등 편의제공’ 화

면의 하단에 ①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③ 증빙서류 제출(해당자만 제출)

❍ 제출기간 : 인사혁신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 정부서울청사 16층 채용관리과

❍ 구비서류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원본 1부 등

* 중증장애인 수험생 중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내용, 시험 당일의 세부 운영절

차 등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그 희망의사를 화면 하단에 

기재하여야 함.

<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대상 >

제출대상 미제출 대상

진단서

- 경증장애인(4~6급)으로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자
- 시각장애인(3급2호, 4급2호)으로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
- 시각장애인(6급)으로 시험시간 1.5배 연장을 신청한 자
  * 시각장애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한함
- 중증 뇌병변

지체·청각
장애인

- 시각장애인
일부

소견서 - 임신부로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인사혁신처가 해당 수험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 신청한 
편의지원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을 요구함

진단서 및 
소견서

- 과민성대장증후군과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에 해당하는 
자로 제2차(논문형)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서비스를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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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샘플 >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때 불편한 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항목을 참조하여 제공받

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의사진단서(소견서)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예시

시각
장애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
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
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4~6급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특수 및
중복장애 등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
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
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전년도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 서비스를 받

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 서비스에 한해 당해연도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함

❍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원본만을 인정. 다만, 임신부

의 경우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현재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 포함)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인정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병원·약국찾기]을차례로 클릭하여 

지역별 종합병원을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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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자는 본 안내자료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게시된 답안지·문제지 견본 등을 가지고 종합병원 전문

의에게 진찰(상담) 받은 후 진단서(소견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진단서(소견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 지원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와 그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

어야 하고, 진단서(소견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편의

지원 서비스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상이등급자가 제출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

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종합병원에 가실 때,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

애등급기준표”를 출력하여 가져가시기 바람

 

④ 장애인 등록정보 조회 및 증빙서류 검토

❍ 신청자의 장애(상이) 등급 등을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에 조회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판단

⑤ 편의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안내 등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 사전안내

❍ 시험별 일시·장소 공고시 편의지원 요령 및 내용 설명

❍ 시험당일, 중증장애인 전담 도우미 배치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기준

장애 유형별로 제공되는 편의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장애인 수험생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에 본인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체장애인: 필기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와 거동이 불편한 하지 지체로 구분하

고, 상지지체는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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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상지지체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 1~3급>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 (1.5배) ②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실시 ③확대문제지 

④확대답안지 ⑤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⑥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⑤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
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경증 상지지체 : 상지 지체장애 4~6급>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확대문제지②확대답안지 ③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④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

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확대문제지②답안작성용 컴퓨터 ③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④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 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거동 및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지체 장애인>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지원내용

《필기시험》
○ ①휠체어 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 ②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중 필

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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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장애인 : 중·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편의 제공

<중증장애인 : 뇌병변장애 1~3급>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실시 ③확대문제지 

④확대답안지 ⑤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⑥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⑤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면접시간 20분 연장 ②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③전담도우미 지원 ④자

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⑤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경증장애인 : 뇌병변장애 4~6급>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없음. 다만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확대문제지 ③확대답안지 ④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⑤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
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⑤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현황 69

❍ 시각장애인

 <시각장애 : 1~2급, 3급 2호, 4급 2호>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다만, 3급 2호, 4급 2호인 자가 점자문제지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점자 사용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 진단서상 응시자의 시야각도와 해당 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

능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7배) ②음성지원 S/W가 탑재된 컴퓨터 ③점자문제지 ④점자

답안지 ⑤확대문제지 ⑥확대답안지 ⑦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⑧보조공학
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음성지원 S/W가 탑재된 컴퓨터 ③점자문제지 ④점자

답안지 확대문제지 ⑥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 서식 점자 지원 ⑤관련서식 확대 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시각장애 : 3~6급(3급2호, 4급2호 제외)>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다만, 시각장애 6급인 자가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는 의사진단
서 제출 필요
※ 의사 진단서로 응시자의 시력과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

야 함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확대문제지 ③확대답안지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3급1호, 4급1호, 5급1호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5급2호 및 6급

은 시험시간 연장 신청 불가
   ※ 다만, 6급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험시간 연장 신청 가능(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 서식 점자지원 ⑤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
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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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2~6급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지원내용

《필기시험》
○ ①수화통역사등 의사전달 보조요원 배치 ②응시요령 및 시간알림 등 서면자료 제

공 ③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면접시간 20분 연장 ②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③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

통역사 등)배치 ④필담으로 면접진행 ⑤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⑥관련서식 서면 
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언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에 수반된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으로 면접시험시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자는 청각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내용에 준해서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

❍ 기타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 기복장애 및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신부 

및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으로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 특수*중복 장애 및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필요
※ 인사혁신처가 해당 수험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 신청한 편의지원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을 요구함
○ 임신부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 제출 가능
○ 제2차 (논문형)시험에서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으로 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서로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함께 제출 필요

 지원내용

《필기시험》
○ ①수화통역사등 의사전달 보조요원 배치 ②응시요령 및 시간알림 등 서면자료 제

공 ③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면접시간 20분 연장 ②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③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

역사 등) ④필담으로 면접진행 ⑤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⑥관련서식 서면 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관련 시험정보를 우편 또는 

e-mail로 안내(가족·지인 등도 안내 받을 수 있음)

- 중증 시각, 상지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희망자(응시원서 접수시 신청)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내용, 시험당일의 세부 운영절차, 시험장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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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수험생 등의 시험장 접근·이동 및 응시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편의시

설을 갖춘 장애인 전용시험장을 임차하여 활용함

- 시각각장애인,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중증, 1~3급)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장애인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전용시험

장으로 선정·활용

 •특수학교 교직원을 시험감독관으로 차출·운영

※ 중증장애인 수험생의 수와 시험장 임차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경증, 4~6급)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험장 위주로 배정

 •시험장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시험실에 우선 배정

 •실별 수용인원을 축소하여 수험생 좌석 간격 확대

❍ 중증장애인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담 안내도우미 

배치 및 보호자 대기실 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음

- 시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중증, 1~3급)

 •시험전일, 시험장 안내 및 응시요령 등 교육(희망자에 한함)

 •중증장애인 전담 안내 도우미 배치

 •시험장 내에 보호자 대기실 마련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장애유형 사전공지(희망자에 한함)

 •필요시, 119 구급대 대기 조치

▢ 기타 참고사항

❍ 언어장애인 편의서비스 신청 가능여부

- 언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에 수반된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으로 면접시

험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는 청각장애인에 준해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

이 가능함

❍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 제공 범위

- 5급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장애인 응시자 및 7·9급 공채 장

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게는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가 제공되나, 7·9급 

공채의 일반인 모집에는 시험시간 연장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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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연장시, 화장실 사용 가능여부

- 교시당 시험시간이 14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험감독

관 동행 하에 화장실 이용이 허용됨

 •이때,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시험별 시험시간 운영현황(음영처리된 경우에 한해, 화장실 이용 허용)

       

구분
정상

시험시간

➧
시험시간 연장

1.2배 1.5배 1.7배

5급 1차 90분 - 135분 155분

5급 2차 120분 145배 180분 -

7급 필기 140분 - 210분 350분

9급 필기 100분 - 150분 170분

❍ 확대 축소문제지 및 확대답안지(선택형) 종류

- 확대문제지는 A3용지로 제공되며, 확대비율 118%(14pt), 150%(18pt) 중 

하나를 선택

- 축소문제지는 A4용지로 제공되며, 축소비율 82%(10pt)로 제공 (확대독

서기 사용자만 신청)

- 확대답안지는 A3규격의 기입형과 표기형 답안지 중 하나를 선택

-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받는 응시자에게는 별도로 일반 문제지와 

일반 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음

(2)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시험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시험의 경우에는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험편의 제공

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전문자격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장애유형별 응시편의 제공 및 증빙서류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2016).

국가시험의 일종인 사회복지사 시험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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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등급)
필 기 시 험

편의제공 내용 증빙서류

시각
장애

- 1급~2급
- 3급2호, 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
을 인정받은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사회복지사 및 공인중개사만 해당)
문제지대독 및 답안대필(시각장애 1,2급용)
점자문제지(사회복지사 및 공인중개사만 해당)

①,②,③호중 하나
(단, 3급2호,4급2호
는 점자사용 필요
성이 기재된 ④호)

점자답안지,(사회복지사 및 공인중개사만 해당) 
확대문제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3급
4급
5급
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①,②,③호중 하나 
(단, 시각장애6급
은 ④호)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기타
(시각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시험시간 1.5배 연장 ④호

뇌병변
·

지체
장애

중증 뇌병변
(1급∼3급)

중증 상지지체
(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①,②,③호중 하나

경증 뇌병변
(4급∼6급)

경증 상지지체
(4급∼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①,②,③호중 하나

시험시간 1.5배 연장 ④호
하지지체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①,②,③호중 하나

청각
장애

2급~6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기타
장애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

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 

증후군(논문형시험)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④호 (서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빙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
본1부.

②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
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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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단서 (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병의원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

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

두 기재되어야 함 

<표 2-2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
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 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경 증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
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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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적용대상

❍ 2016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일시적인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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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

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하여 편의지원을 신청

❍ 원서접수시 장애편의지원 유형 체크 후 하단의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등급,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별도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으며,

-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자로부터 장애 등급 및 유형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조회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음.

- 단,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편의지원 항목을 신청

할 경우 해당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2014~2016년도 서울시 및 국가직 시험에 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았

던 수험생이 동일한 내용의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면제함.

해당시험 세부 조건

2014. 4.19. 시행 국가직 9급 시험

1. 당시 제출서류가 2014. 3. 25. 이
후에 발급받은 것일 것

2. 당시 제출한 서류의 전문의가 인
정한 편의지원 내용과 이번에 신
청하는 내  용이 동일할 것

2014. 6.28. 시행 서울시 시험

2014. 7.26. 시행 국가직 7급 시험

2015. 3.14. 시행 서울시 사회복지직 시험

2015. 4.18. 시행 국가직 9급 시험

2015. 6.13. 시행 서울시 시험

2015. 8.29. 시행 국가직 7급 시험

2016. 3.19. 시행 서울시 사회복지직, 기술직 시험

2016. 4. 9. 시행 국가직 9급 시험

▶ 이 외의 시험에 응시한 경우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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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복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시각
장애

1급, 2급,
시야 10도 이내의  

3급·4급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시야 10도 이내의 3급·4급은 

의사진단(소견)서 원본 1부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확대독서기 등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3급, 4급,  5급, 
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5∼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만인 경우만 시간 연장 신청 
가능

⋅제출서류 없음
⋅5∼6급(좋은 눈의 교정시력 0.3 

미만)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확대독서기 등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기타 시각장애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원본 2부
(상이한 종합병원에서 각 1부씩 
발급)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확대독서기 등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뇌병
변
및

지체
장애

중증 뇌병변
(1급, 2급, 3급)
중증 상지지체
(1급, 2급, 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경증 뇌병변
(4급, 5급, 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의사진단(소견)서 원본 1부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경증 상지지체 
(4급, 5급, 6급)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하지지체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제출서류 없음

청각
장애

청각장애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청기 등 지참 허용

⋅제출서류 없음

기타
장애

임신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의사소견서 원본 1부

⋅별도 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제출서류 없음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의사진단(소견)서 원본 2부

(상이한 종합병원에서 각 1부씩 
발급)

※ 시간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로 제출(소견서 불인정)
※ 확대문제지 : B4규격의 118%, 150%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B4규격의 82%로 축소 / 확대답안지 : A4규격의 표기형
※ 수학, 과학, 경제학원론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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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단,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도 허용

※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

❍ 발급일자 : 2014.3.25.이후 발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➀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시각장애 좌/우 각각의 교정시력 및 시야

뇌병변장애 장애 등급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임신부 임신주수, 필기시험일 현재 출산예정 여부

➁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응시동작 관련 불편사항

➂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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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단서/소견서 예시

장애유형 의사소견서 예시

시각장애 3급~4급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06, 우 0.05이고, 양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로서 각 장애로 인해 정상
적인 응시가 불가하오니, 음성 지원 컴퓨터 및 점자 문제지, 시험시
간 연장 등의 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시각장애 5급~6급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2, 우 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
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경증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4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손, 목, 눈의 운동장
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
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
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임신 ( )주, 필기시험 예정일(2016.3.9)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 등급이 없는 일시적 신체장애의 경우 해당 수험생의 객관적 상황과 증빙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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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관련 해외사례

1.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해외 및 국제 법률·조약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 개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 협약이다. CRPD는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6년 6월 기준으

로 비준국은 165개국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0년 12월 23일에 함께 집단 비준

한 바 있다(Wikipedia, 2016).

2001년 12월 제56차 UN 총회에서 멕시코의 제안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적 국제조약" 결의안을 56/168로 채택하

였다. 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장애

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는 총 8회 개최되었고, 약 70개국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였다. CRPD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장애인들이 사회적·문화적·경

제적인 차별과 편견을 겪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사회참여의 제약은 물론 궁극적으

로 삶의 질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RPD는 장애인의 인권

과 권리를 범국가적으로 천명한 대표적인 국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CRPD는 

전문과 제1조의 목적을 비롯해 총 50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협약과 총 18조로 이루

어진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문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및 권리,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 건강한 생활 등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동 및 

편의, 여성장애인 차별(multiple discrimination), 인식개선과 관련된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하게 천명하고 있다(CRP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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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인식개선 관련 조항

CRPD의 전문 (m)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기여한 장애인

들의 가치 있는 현재 및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촉진이 인류

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에 있어 강화된 소속감을 상당히 발전시

킬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CRPD, 2010).

제8조(인식재고)에서는 장애인의 부정적 및 차별적인 인식의 문제점과 더불어 

인식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8조(인식재고)에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a)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

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 

(c)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이 기여한 바에 대한 인식 증진 

이와 더불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a)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 및 지속 

(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ⅱ)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보다 증대된 사회적 인식의 촉진 

(ⅲ) 직장과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정 촉진 

(b) 모든 영아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c)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미디어 기관들이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권장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 증진 

CRPD 제8조(인식재고) 뿐만 아니라 타 조문에서도 장애 인식개선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제24조(교육)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권리

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화 또는 점자 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훈련은 장애인식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절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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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의 의사소통, 교육기술 및 자료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RPD, 2010).

또한, 제25조(건강)에서도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도록하고 있으며, 당사

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

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있다(CRPD, 2010). 

<표 3-1>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CRPD 조문

조문명 주요내용

서문

(m)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 및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
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촉진이 인류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
치에 있어 강화된 소속감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며,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

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 
(c)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이 기여한 바에 대한 인식 증진 

2.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치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 지속한다: 

(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ⅱ)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보다 증대된 사회적 인식의 촉진 ; 
(ⅲ) 직장과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정 촉진; 

(b) 모든 영아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c)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미디어 기관들이 장애인을 묘사
하도록 권장;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 증진 

제24조 
교육

4.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
또는 점자 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담당자 교
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인식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절한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의 의사소통, 교육기술 및 
자료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
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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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전략(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1) 개관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회원국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 모여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2013-2022)을 위한 행동방향을 정립하였다.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ESCAP이 

주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결론짓고 새로운 10년을 시작

하였다.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

한 장관선언문과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을 채택하였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역차원에서 합의

된 장애포괄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년여에 걸친 정부와 시민사회 이해당

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인천전략은 10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

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전략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아·태장애인을 위한 포괄

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인천전략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 장애 포괄적인 개발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의 촉진

- 시간제한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 포함

- 장애인권리협약 원칙에 기반

인천전략의 주요 원칙은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인간의 다양성

과 인류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성

과 여성의 평등,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에 대한 존중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권리

의 존중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전략의 주요 목표 중에는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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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및 지역적인 노력과 협력을 제시하고 있고,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아·태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UN ESCAP, 2016).

(2) 장애 인식개선 관련 조항

인천전략 서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을 

재고하고 혁신적 모범사례 개발 및 정책 참여 등을 통해 현재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

고 있다.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천전략 7(정책방

향)-a에서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리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행정 및 기타 조치를 채택·이행·평가·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7(정책

방향)-m에서는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아·태지역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기제에 효과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UN ESCAP, 2016).

그리고 인천전략에서는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의 임무와 역할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인천전략의 성공적인 달성과 함께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UN ESCAP, 2016). 

a. 인천전략의 이행에 다양한 분야의 전국적인 관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부처 및 기관

과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장애인가족 옹호 단체, 연구기관, 민간부문 등 시민 

사회를 참여시킨다. 

b.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그 이행상황을 평가·보고

한다. 

c. 인천전략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모든 부문과 행정기관

에 널리 배포되도록 한다. 

d. 아·태장애인 10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기위해 ‘장애인 권리 실천 캠

페인(Make the Right Real Campaign) ’과 같은 국가 및 하부국가 단위의 캠페인을 수행한다. 

e.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실태에 관한 연구를 권장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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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인천전략 주요 내용

조문명 주요내용

서문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혁신적 
모범사례 개발 및 정책 참여 등을 통해 현재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노력에 사의를 표
하고 주목하며, 

정책방향 7-a
장애로 인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리 실현을 지원하기위해 입법·행
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며 평가하고 강화한다. 

정책방향 7-m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아태지역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개선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기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의 

임무

c 인천전략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하여 모든 부문과 행정기관에 널리 배포되도록 한다. 
d 아태장애인 10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기위해 
‘장애인 권리 실천 캠페인(Make the Right Real Campaign) ’과 같은 국가 
및 하부국가 단위의 캠페인을 수행한다. 

3) 일본

(1) 법적 근거

일본은 「장해자기본법」에서 모든 장애인에 대해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그 

존엄성에 걸맞는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

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누구도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기타 권리

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장해자기본법, 2016).

또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전문 9조 및 부칙 2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법률은 2000년 

12월 6일에 법률 제147호로 문부과학성에서 제정되었다. 전문은 크게 다음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2 참조).

- 1조 목적 

- 2조 정의 

- 3조 기본이념 

- 4조 국가의 책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관련 해외사례 89

- 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 6조 국민의 책무 

- 7조 기본계획의 책정 

- 8조 연차보고 

- 9조 재정상의 조치

- 부칙구성(1조 시행기일, 2조 재검토)

(2) 장애 인식개선의 사례

① 장애인 주간

「장해자기본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 국민들로 하여금 장애

인 복지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도모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을 지정하고 있다(법 제7조). 현재 매년 12월 

3일-9일까지 1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주간’의 취지에 따라 각종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간’ 동안 장애인 인식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

며, 내각부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주요 사업의 계획 및 활동 결과를 

내각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 주간’을 통해 추구하고자하는 주요

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남용현, 2011; 장해자기본법, 2016).

- 공생사회(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이념 

보급

- 장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방법 

혹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시 등 

‘장애인 주간’ 동안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접할 수 있는 각종 

교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우수사례 소개 및 장애체험행사 개최 

등 국민 각 계층이 폭 넓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주간’에 전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의 고리를 넓히는 장애인 이해 증진 

사업’이라는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 이해와 관련된 작문 및 포스터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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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여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 주간’에 중앙 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

하는 주요 행사내용은 <표 3-3>과 같으며, 행사 추진 계획과 결과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남용현 외, 2011).

<표 3-3> 장애인 주간 행사 주요 내용

행사 명칭 대상자 내용 주최기관

장애체험 교실 대학생
휠체어 체험, 보조공학기기 체험, 고령
자 모의 체험 및 요양체험을 통해 심리
적 장벽 제거 추진

국토교통성
관동운송국

교통장벽 제거
비교체험 코스

지자체
사회복지협
의회 직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교통장벽 제거, 관련시설 설계, 감
독 및 유지관리 등 업무에 장애인의 편
의가 반영되도록 함

국토교통성
긴키지방사무소

모범장애인
장관 표창

장애인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하여 타인에게 모
범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후생노동성 
장관 표창

후생노동성

인권주간 국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시하
기 위해 연간 강조사항을 알리는 각종 
인식개선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함

법무국

장애인주간
연속 세미나

국민
장애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3일간 
연속으로 교육, 복지, 고용과 관련된 테
마로 세미나 개최

대학
직업재활협회

고령·장해자고용
지원기구

인권주간
인식개선활동

국민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슬로건을 확산시
키기 위한 전시회 등 실시

지방법무국

전국 특별지원
교육진흥협의회

학교관계자
학생부모
관련단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전국 현황 및 
추진정책에 대해 관계자가 정보를 제공
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

문부과학성
초등교육과

유니버셜 디자인
추진 공로자 표창

관련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과 관련하여 공로
자에 대한 내각부 장관 표창

내각부

장애인식개선
관련 광고

국민대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신문, 방송 홍
보책자,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

도쿄도
가나가와현
와가야마현

장애인 제작 상품
전시 판매회

국민
장애인이 제작한 물건 및 제품의 전시 
및 판매

고지현
센다이시

출처: 남용현, 윤경인, 홍자영, 정광진 (2011). 2011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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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 고용 관련 인식개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해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고용을 방해하는 요인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사업주 및 기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광고나 기타 개선활

동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76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매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고용 지원 주간’으로 설정하여 일본 고령·장해자고

용지원기구, 후생노동성,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주 및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

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를 표창하

고 장애인고용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한편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

해 후생노동성은 2009년부터 ATARIMAE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

트는 장애인, 관련분야 종사자는 물론 기업 및 ‘장애인고용에 무관심한 사람’을 포

함한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와 관련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며,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장애 인식개선 운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ATARIMAE 프로젝트 사무국’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

에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원인이 ‘장애인의 근로 의욕 혹은 능력이 낮아서가 아니

라 기업이나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무관심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ATARIMAE 

프로젝트’ 사이트 운영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고용의 가능성을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홍

보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트 내에 ‘ATARIMAE 선언’이

라는 코너를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 및 연예인 등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본을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게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용주와의 인터뷰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게시하고 있다(남용현 외, 2011). 

③ 교육기관의 장애 인식개선

일본에서는 각급(초·중·고) 학교에서 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하기 보다는 법에서 적시한 과정의 

하나로 통상적인 방식에 의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인권교육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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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식개선 교육은 통상의 학교(초·중·고 및 특수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위원회의 관장으로 초

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 층에 맞게 과제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내용을 보면 대략 8개의 목표 

과제 영역을 제시하고 1년 동안 월간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8개의 

목표 과제 영역은 동화문제, 여성문제, 개인존중, 장해자, 고령자, 외국인, 인권일

반, 기타인권 등이다. 이중 장해자 인권에 대한 교과명은 ‘인간의 존중과 기본적 

인권’이며 교육목표는 차별문제 해소와 적극적인 약자보호(구제), 장해체험을 통한 

장해이해, 새로운 인권이 주장되는 이유 이해하기 등이다. 교육 방법은 연중 주제별

로 ‘강조 월간’, ‘강조주간’ 등을 설정하고 교과활동,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을 실시

한다.

④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연대

일본에서는 장애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에 따른 연대 역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 연대가 활발하다.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권 감각 및 감수성의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보호자와 가족 등의 이해를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관계 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을 위해서 인권교육과 계발을 위한 유치원, 학교, 

사회교육기관, 인권옹호위원회, 지방 법무국 등 유관 기관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으

며, 공익법인, 민간 자원봉사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도 연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기관(학교)간 협력과 연대를 위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과 연대하여 학생 주기별 교육에 상호 협력하여 합동연수 등을 기획 및 

실시하며 학교간 정기적인 연대협의회 개최나 상호 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간 커리큘럼 정비를 통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

시하며 전문가를 통한 유용한 지식 수용, 유관 단체를 통한 체험활동 자문 체제와 지방

공공 단체나 교육위원회의 지원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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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장애 분야의 전 세계적인 기준 및 표준인 CRPD를 비롯하여 아·태 지역의 국제

적인 장애 규범인 인천전략 등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 장애

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해 세부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

에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RPD의 전문 (m)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 및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8조(인식재고)에서는 

장애인의 부정적 및 차별적인 인식의 문제점 및 인식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제8조(인식재고)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해 각 당사국이 

취해야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적절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관련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CRPD에서는 인

식개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과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따돌림이나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인식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영역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전략에서도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

로써 인식개선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전략 7(정책방향)-a에

서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리 실현을 지원하기위해 입법·행정 

및 기타 조치를 채택·이행·평가·강화하도록하고 있으며, 7(정책방향)-m에서

는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아·태지역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행동을 개선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기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포함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전략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인식개선 혹은 부정적인 인식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식개선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보다 구체적인 행동 전략 차원에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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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간’ 동안 장애인 인식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며, 내각부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주요 사업의 계획 

및 활동 결과를 내각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에 대한 공표는 공식적으로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정부 부처의 태도와 정책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정보 공개는 장애 

인식개선의 관심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유익한 방법이다. 즉,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언론을 이용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

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 부처의 참여를 높여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끝으로, 일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식개선 교육은 통상의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방교육위원회의 관

장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 층에 맞게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과제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정과 교과수준에 따라 상이한 교육 

방법을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인식개선의 내

용과 방법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 인식개선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 학년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되고 개별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응시자 대상 시험편의 해외 사례 

1) 미국

(1) 법적 근거

1990년에 제정되고 2009년에 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는 시험 참여를 통한 경쟁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비장

애인과 비교해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시험을 주관하는 주체는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험편의가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장애인들

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해 ADA에서는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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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는 2010년 9월에 ADA 타이틀 II(주

정부 및 지방정부 서비스)와 ADA 타이틀 III(공공 편의 및 민간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규정은 표준화 

된 시험 혹은 전문 시험을 응시하는 장애인 응시자들의 시험편의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규정은 응시시험·전문 면허시험·자

격시험 등을 실시하는 민간, 주정부, 지방정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

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 법률 및 의학시험과 같은 전문시험

을 주관하는 시험주체, 미용사·전기배관사 등과 같은 전문기술 자격 시험을 실시

하는 단체·업체 등이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때 제공해야할 편

의와 각 단체·업체들이 시험 주관 주체로써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

다(Department of Justice, 2015).

응시시험·전문 면허시험·자격과 관련된 시험 등을 주관하는 모든 민간, 주정

부, 지방정부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 법학 및 의학 등 전문 

영역과 관련된 시험, 각종 전문기술을 검정하는 시험을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은 

ADA에서 제시하는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ADA에 의해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험의 종류와 범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ADA, 2009; 

Department of Justice, 2015).

- 고등학교 학위와 동등한 검정고시(예를 들어, GED 등)

- 고등학교 입학시험(예를 들어, SSAT, ISEE 등)

- 대학교 입학 시험(예를 들어, SAT, ACT 등)

- 법대, 의대 등 전문대학 입학 시험(예를 들어, LSAT, MCAT 등)

- 일반 대학원 입학시험(예를 들어, GRE, GMAT 등)

- 상용기술 자격시험(예를 들어, 미용사 검정 시험 등)

- 전문자격시험(예를 들어, 사법고시, 의사면허시험, 임상평가시험 등)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는 일반적 시험을 위한 환경이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들이 표준시험이나 전문시험을 볼 때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조기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한다. 대표적인 시험편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ADA, 2009; Department of Justi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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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 및 큰글자 확대 시험지

- 화면독서 프로그램

- OMR 답안지 작성을 위한 대필자 및 서술형 답안 작성을 위한 대필자

- 시험 시간 연장

-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시험장소

- 시험집중을 위한 개별 시험장소

- 청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물리적 촉진

- 시험 중 의약품 복용(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시험 중 혈당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ADA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필요한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ADA의 장애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주요한 일상생활(예를 들어, 보기, 

듣기, 학습하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등)과 주요한 신체기능(예를 들어, 신경, 

내분비, 소화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손상을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 유무에 대한 판정을 위해서 종합적이며 광범위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의료보장기구, 일상적인 안경

이나 콘택트 렌즈를 제외한 저시력 보조기구, 의수 및 의족, 보청기, 달팽이관 이

식, 혹은 이동보조기기 등에 의한 신체적인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판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특정 복용 약물에 의한 부작용, 특정 의료적 치료나 처치에 

따른 부담 등은 장애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

정할 때 고려한다. 일상생활에 대한 중대한 제약은 손상이 생활 조건에 미치는 정도

와 장애인이 그러한 활동을 지속하는 기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

과 비장애인을 비교해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수행가능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대한 제약이 있다고 판정한다(ADA, 2009).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시험 점수가 반드시 장애인의 능력, 성취도, 

혹은 시험이 측정하고자하는 재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야 한다. ADA에 의하면 응시와 관련된 시험, 채용시험, 전문면허시험, 전문자격시

험, 전문기술시험 등 표준화 및 전문적 시험을 보는 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접근이 

가능한 시험 장소에서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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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가능한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험을 주관

하는 기관은 장애인 응시자들이 적절하게 시험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보조기기, 시

험 방식의 조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 역시 가능한 

시험편의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된 시험편의가 

시험이 평가하고자하는 능력이나 시험 목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는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급 계산기 사용이 시험 

편의이고 시험의 목적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며 계산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

누기 등의 단순 계산을 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산기 제공은 시험편의로 인정된

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이 장애인 응시자의 기초적인 수리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계산기 제공은 부적절한 시험 편의로 간주된다(ADA, 2009;Department 

of Justice, 2015). 

또한, 시험을 주관하는 모든 주체는 장애인 응시자가 시험편의를 요청할 경우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시험편의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편의를 위해 장애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은 

합리적이며 요청하는 정보는 반드시 시험편의에 국한되어야 한다. 장애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는 응시자의 장애와 장애인 응시자가 요청하는 시험편의를 판단할 수 있

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야한다. 문서의 내용은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정도 및 

특성과 응시자가 참여하고자하는 시험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인정 가능

한 문서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Department of Justice, 2015).

-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추천서 및 소견서

- 과거 시험편의 제공 기록 

- 교육 관계자에 의한 관찰

- 전문 심리평가 및 전문 심리검사 결과 보고서

-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진단 경력

(2) 시험편의의 사례

①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 

미국 교육평가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에서는 미국내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입학 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 및 특수한 건강상태로 인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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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가 필요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GRE 시험과 관련

된 대표적인 시험 편의로는 다음과 같다(ETS, 2016).

- 시험시간 연장(50%, 100% 연장)

- 약물, 음식 및 화장실 사용을 위한 추가 휴식시간

- 장애 유형에 따른 시험편의(예를 들어, 점자문제지, 확대경 사용, 휠체어 접근

이 가능한 시험장소 등) 

컴퓨터로 GRE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조기기나 장치를 제공한다

(ETS, 2016).

-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키보드

- 인텔리키스 키보드

- 터치패드가 부착된 키보드

- 화면확대 프로그램

- 선택이 가능한 최전면 및 후면 배경 색깔

- 트랙볼 마우스

이와 함께,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유형에 따라 다음의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ETS, 2016).

- 대독자

- 대필자 

- 구두통역사

- 수화통역사 

장애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종이로 된 전통적인시험을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시험편의를 제공한다(ETS, 2016).

- 필기를 지원하는 보조인력

- 점자 사용을 위한 점필과 점판

- 퍼킨스 점자단말기 

이와 더불어, 장애인 응시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험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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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 2016).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 음성녹음 문제지

- 음성출력이 가능한 촉각 문제지

- 음성 출력이 가능한 확대 문제지 

전통적인 시험편의와 더불어, ETS에서는 특정 건강상태로 인해 시험편의가 필

요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정 건강상태란 주요 일상생활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종류의 질병이나 질환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소화기능, 면역

기능, 호흡기능, 순환기능, 내분비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당뇨병, 뇌전

증, 만성통증과 같은 질환은 공식적으로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이 가능하며 

일부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 제한된 시험편의 만 

제공되기도 한다. 건강상태와 관련해 제공되는 일부 제한적인 시험편의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ETS, 2016).

- 특수조명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과 의자

- 약물 및 영양 섭취를 위한 추가 휴식

- 별도 시험장소 

특정 건강상태로 인해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사 혹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에는 건강상태의 정도, 필요한 시

험편의,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시각장

애인 지팡이,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지보조기, 안내견 등과 같은 이동보조 기기

나 보청기, 증폭기와 같은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은 별도의 승인 없이 시험 중에 

이용가능하며 심장 박동수 측정기, 인슐린 펌프와 같은 특정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기기 역시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다(ETS, 2016).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모든 응시자들은 반드시 장애 혹은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3년 내에 채용 및 고등교육 기관 입학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시험편의 대상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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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과거 2년 내에 ETS로

부터 시험편의를 받은 적이 있고 동일한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모든 증명서는 ETS에서 정한 의료전문의 혹은 전문가에 의해

서 작성되어야 하며 ETS는 증명서를 작성한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해 증명서의 진

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ETS, 2016).

- 2배 시험 시간 연장 혹은 추가 휴식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시험유형과 관련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 장애 진단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과거 2년 내에 ETS에서 제공한 시험편의와 다른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ETS에서 제시하는 시험편의가 본인의 장애와 맞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 혹은 저시력 장애로 인해 화면 확대 프로그램, 선택 가능한 전면 및 

후면 배경 색상 조절,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화면독서 프로그램, 오디오 음성 

문제지, 대독자, 대필자, 점자 사용을 위한 점필과 점판, 퍼킨스 점자정보 단말기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장애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ETS, 2016).  

② 미국 의료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

미국 의료시험 위원회(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NBME)는 미국 

의료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 프로그

램을 대신하여 의료면허 시험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이 가능한 장애나 

질환을 갖고 있는 시험 응시자들은 USMLE에 공식적으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제공 가능한 대표적인 시험편의는 다음

과 같다(USMLE, 2016).

- 휠체어 접근 가능한 시험장소

- 높이 조절이 가능한 컴퓨터 책상

- 추가 시험시간(시험시간의 1.25배, 1.5배, 2배)

- 추가 휴식시간(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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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다음 서류나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USMLE, 2016).

- 응시자의 장애의 특성과 장애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도를 기록한 자기소개서

-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예를 들어, 심리 및 정신평가 결과보고서, 의료 

기록지, 학업성적표, 상사 혹은 지도교수의 소견서, 직업평가 결과보고서, 임

상평가 결과보고서, 과거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된 증명서 등)

- 종합평가 보고서(예를 들어, 전문의가 본인의 전문 분야를 명시하고 직접 날

인한 공식적인 평가 결과보고서 등)

장애인 응시자가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USMLE

에서 실시하는 시험과의 연관성과 요청하는 시험편의가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에 공식적인 혹은 유사한 시험

을 본 경우에는 제공받은 시험편의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 시험편의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자료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 응시자가 학습장애, 주의력결핍장애, 난독증, 발달장애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아동시기와 관련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USMLE, 2016).  

③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 대학 시험: SAT, SAT 과목별 시험, 

PSAT/NMSQT, PSAT 10, AP 시험 등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는 장애 학생들이 SAT와 같은 대학 입학 시험

을 보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위

원회(College Board)에서는 시험편의와 관련해 일반적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시험편의 규정 및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학생들은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장애

학생서비스부(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SD)로부터 시험편의에 

대해 사전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시험(예를 들어, SAT, SAT 과목별 시험, PSAT/NMSQT, PSAT 10, 

AP 시험 등)과 관련된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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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ollege Board, 2016).

첫째, 학생은 반드시 증명 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시험편의를 받을 

수 있는 장애로는 전맹 및 시각장애, 학습장애, 뇌성마비나 당뇨병과 같은 신체장애 

및 건강장애, 운동장애 등이며, 이 외에도 공식적인 진단이 가능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험편의를 받을 수 있다. 심리 및 정신평가 결과보고서나 의사의 진단 결과보고서 

등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다.

둘째,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는 SAT, SAT 과목별 시험, PSAT/NMSQT 

and PSAT 10, AP 시험에 한해서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시험을 보는데 반드시 중대하게 영향을 미쳐

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기, 쓰기, 장시간 착석과 같은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에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대다수 시험은 필

기시험으로서 기타 신체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지 못하

는 경우도 발생한다.

셋째, 요청한 시험편의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생들은 요청한 

시험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험시간 연장을 

요청한 학생은 본인의 장애로 인해 전통적인 시험시간 동안 시험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College Board, 2016).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험편의는 다음과 같

다(College Board, 2016).

- 시험출제: 확대문제지(글자크기 14 pt., 20 pt. 등), 시험 문제지를 읽어주는 

대독자, 하이라이터 사용, 구두 및 수화 문제 설명, 시각장애 용 확대경, 색조 

덮개, 점자 및 점자 그래프, 문어 응답에 대한 점자 단말기, mp3 파일을 이용

한 오디오 문제지, 보조기기를 이용한 문제지 등

- 답안작성: 구두 받아쓰기와 대필, 테이프 녹음기, 철자수정 및 교정이 가능한 

컴퓨터, 문법 체크가 가능한 컴퓨터, 복사 및 붙이기가 가능한 컴퓨터, 음성 

녹음을 통한 답안 작성, 확대 답안지, 4측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시험에서 허

용하는 경우) 등

- 시험시간 및 시간조정: 추가 휴식, 시험시간 연장, 하루를 초과하는 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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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특정 시험시간 및 시험날짜 조정 등

- 시험장소: 소그룹 시험, 개별시험장소, 시험감독관이 동석한 특별 시험장소, 

응시자가 원하는 좌석배치 등

2) 영국 

(1) 법적 근거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는 2010년 전부터 존재하던 여러 종류의 반

차별 법률과 조항을 통합하여 제정된 단일 법률이다. 평등법(Equality Act)은 기존 

법률들을 간략하게 재구성해 법률의 전체적인 이해를 높였으며 법률 간의 충돌이나 

불일치를 제거하여 차별 및 불평등과 관련해 통일된 법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평등법(Equality Act)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불평등한 대

우로부터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최대한 동등한 사회적 대

우를 누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등법(Equality Act)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

인과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영역은 다음과 같다(Equality Act, 

2010).

- 고용

- 교육

- 상품, 서비스,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 토지 및 자산의 구매 및 대여

평등법(Equality Act)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 부모, 

자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평등법(Equality Act)에 의하면 장애를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장애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장기적이고 중대하게 영향을 

미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Equality Act)에서 말하는 중대함의 의미는 

장애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평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옷입기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어 일반 혹은 보통의 경우보다 상당 시간 이상이 소요되

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평등법(Equality Act)에서 말

하는 장·지속적이란 장애가 최소 12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폐감

염으로 인해 호흡장애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처럼 일상생활에 중대하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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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장애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Equality Act, 2010).

평등법(Equality Act)은 영국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해지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부분에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상품, 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체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표적인 주체로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주간 보호 시설, 

여가 및 레크레이션 시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 

혹은 장애 소비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체는 이용의 편이성, 접근성 등을 

보장 및 개선하기 위해 적절하고 공정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한 이용과 참여

를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법적인 의무이며 제공 가능

한 편의의 예로는 서비스 규정의 변경, 물리적 접근을 위한 건물 및 건축 구조물의 

변경 혹은 개조, 정보 및 자료 접근을 위한 정보 통신 기기의 제공 및 보조기기의 

제공,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컴퓨터 및 컴퓨터 보조 프로그램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Equality Act, 2010).

(2) 시험편의의 사례 

① 영국 기업의 장애인을 위한 시험편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의하면 고용과 관련해 장애인 응시자 혹은 장애 

직원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채용 및 응시와 관련해 

평등법(Equality Act)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험편의의 범위는 다음과 같

다(Equality Act, 2010). 

- 접근 가능한 응시서 및 양식 

- 접근 가능한 면접 장소 

- 장애 유형에 맞는 적성 및 능력 검정 시험

- 채용 제안

- 급여 지급을 포함한 고용 상태

- 공정한 해고 및 복직

평등법(Equality Act)에 기초해 채용과정 중에서 적성 및 능력 검정을 위한 시험

에 참여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들은 적절하고 공정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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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편의는 다음과 같다(Equality 

Act, 2010).

- 시험시간 연장(50%, 100% 등)

- 추가 휴식시간 제공

- 특별 문제지 제공(점자, 확대, 화면독서 프로그램, 오디오 등)

- 시험장소 조정(개별 시험장소, 접근 가능한 시험장소로 배정 등)

- 기타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시험편의 제공

②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시험편의

영국의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들의 평가와 검정을 위해 적절하고 공정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평등법(Equality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

의 중 하나로써 장애 학생 혹은 장애인 응시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시험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영국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응시자 및 학생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시험편의의 내용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Equality Act, 2010).

- 시험시간 연장

-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오디오 형태의 문제지

- 대필자, 대독자 

- 수화통역 서비스

- 텍스트 전환 서비스

- 화면독서 프로그램, 화면확대 프로그램

③ 국제 영어능력 테스트시스템(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시험편의 

국제 영어 능력 테스트 시스템(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시험은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시험 중 하나로서 고등교

육 기관 입학이나 국가 이민 심사를 위한 참고 자료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IELTS

시험은 과거 21년 넘도록 영어의 4영역(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을 평가하는 전문

적인 영어능력 시험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영어능력을 검정하는 표

준화된 평가로 인정받고 있다. IELTS는 영국위원회(British Council), IDP: 호주 

IELTS, 캠브리지 영어 평가원과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IELT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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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시험은 기본적으로 응시자의 영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개발되었

으며 응시자의 장애 유무와는 상관없이 응시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IELTS에서는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최근 2년내

의 공식적인 증명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IELTS 시험과 관련해 장애인 응시

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편의는 다음과 같다(IELTS, 2016).

<표 3-4> IELTS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장애유형 제공 시험편의

시각장애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답안작성을 위한 필기자
- 점자 워드프로세서

청각장애
- 특수 증폭기
- 듣기의 구화형 문제

학습장애
- 워드 프로세서
- 음성 알림 프로그램
- 읽기와 쓰기시험에 추가시험 시간 

IELTS에서는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시험편의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가 추가적으

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시험편의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를 통

해 증명해야 한다(IELTS, 2016).

3) 일본

(1) 법적 근거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

기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운동이 시작되었다. 1988년에 장애인의 이동권

에 대한 전국적인 움직임으로서 ‘교통액세스 전국행동’이 결성되었고, 1989년에 

제1회 자립생활 문제연구 전국집회가 열렸으며, 1991년에 지적장애인 권리옹호센

터가 개설되었고, 이듬해부터 지적장애인의 당사자 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

다. 이후 1993년에 장애인 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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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같은해 11월에 ‘장애인 종합정보 네트워크’가 발족되었다.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이념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공

공단체등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경제, 문화 그 

밖에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제1조). 이 법의 

제3조에서는 장애인은 개인의 존엄이 중시되고 그 존엄에 적합한 처우를 보장받을 권

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장애인기본법, 2016).

또한, 일본의 경우 「장애인종합지원법」, 「사회서비스법」에 의한 자립생활의 지원

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기본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옹호 운동의 

전개, 시민 옴부즈맨 제도 등과 같이 당사자와 시민들의 감시를 강조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옹호시책추진법」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인권옹호추진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연합 10년’에 관한 국내 

행동 계획을 책정하였고, 2000년에는 ‘인권옹호 시책 추진심의회’로부터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몽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1995

년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연합 10년 추진본부가 설치된 것과 관련하여 시 단위에서

도 추진본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용권, 의료 및 재활서비스권 등 매우 구체적이고 포괄적

인 영역에 있어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장애인도 평등하게 노동의 

권리, 교육의 권리, 지역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권리 등을 가질 것,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의 원인이 그 장애인의 개인적 속성에 기인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

을 둘러싼 사회에 차별에 근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국민에 

의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서는 차별이나 천대를 받

은 경우에 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며 적절한 구제 수단을 장애인에게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장애인차별금지법, 2016). 본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제2장 노동, 제3장 교육, 제4장 결격조

항의 금지, 제5장 부동산, 제6장 교통·이동지원 시스템, 제7장 물건과 서비스, 

제8장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제9장 참정권, 제10장 사법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1장에서는 법률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권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권리, 채용에 관한 

차별의 금지,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 합리적 배려의 의무, 또한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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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권리자와의 조정, 의학적 검사(예: 신체검사)의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 국가시

책의 목적, 차별의 추정, 최선의 권리, 보호자에게 부담이 없는 교육의 보장, 통합

교육의 추진, 동일학적의 보장, 교육기관의 선택권, 특별한 요구의 보장, 통합교육 

추진위원회의 설치, 대학 등 고등교육·전문교육의 보장을 정하고 있다. 한편 결격

조항을 정한 규정의 무효는 장애를 이유로 자격, 면허 등의 부여를 거절 또는 박탈

하는 등 제한적 법 규정은 무효로 간주함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거주, 이용할 권리, 부동산 처분에 대한 불이익 행사 금지,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동의권자의 불이익 행사 금지, 부동산 형태의 변경 등을 다루고 있으며, 

교통·이동지원 시스템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사업자의 설치의무, 사용자의 이용거부 금지, 장애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국가 및 지자체의 안내도우미 배치 의무, 지역사회의 종합적 정비 등을 

정하고 있다. 물건과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은 상품, 시설,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

음에 있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며, 서비스 이용에서의 수화나 점자, 음성서비스 

편의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물리적 장벽이나 손해배상청구권, 국

가 및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접근권에 있어서는 정보를 알고 전달

할 권리,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나 서비스에 대해 공고의 의무, 설명의 

의무, 재해의 공지 의무,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 의무, 정보통신의 이용지원, 구제신

청 등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에 있어서는 입법사항에 대한 알권리, 선거정

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에 있어서는 인권과 재산의 보호를 받기 위해 법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제시하고, 사법서비스의 제공기간의 합리적 배려 의무, 손해배

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설

치, 위원회의 구성, 사무국, 법의 지침이나 실무지침 작성과 집행상황에 대한 조사, 

법령 제·개정에 대한 제언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장애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과 환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이 뿐만 아니라, 시험응시에 따른 편의 제공의 근거는 2000년에 제정된 「인권교

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본계획의 책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13년 9월 노동 후생성이 ‘3차 장해자 기본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다. 장해자 기본계획서에는 2017년까지의 일본 정부의 장해자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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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명시됐으며 본 계획의 분야별 시책의 기본방향은 총10 영역으로 구분되어있

고, 이중 시험편의 제공에 관한 시책은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배려’중 ‘국가자격에 

관한 배려 등’에 근거하고 있다. ‘장해자 기본계획’의 분야별시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과 같다.

1. 생활지원
  1) 상담지원 체제 구축

  2) 재택서비스 충실

  3) 장해아동 지원 충실

  4) 서비스의 질 향상

  5) 인재의 육성, 확보

  6) 복지용구(용품) 연구개발 및 신체장해자 보조견 육성 등

  7) 장해복지 서비스의 등의 단계적 검토

2. 의료·보건
  1) 보건·의료 충실

  2) 정신보건·의료 제공 등

  3) 연구개발 추진

  4) 인재육성·확보

  5) 난치병에 관한 시책 추진

  6) 장해 원인이 되는 질병의 예방·치료

3. 교육,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등
  1) 인클시브 교육 시스템 구축

  2) 교육환경 정비

  3)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지원 추진

  4)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등의 진흥

4. 고용, 취업, 경제적 자립지원
  1) 장해자 고용 촉진

  2) 종합적인 취로 지원

  3) 장해특성에 맞는 취로 지원 및 다양한 취업 기회 확보

  4) 복지적 취로 향상

  5) 경제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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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환경
  1) 주택 확보

  2) 공공 교통수단의 무장해화(배리어 프리) 추진

  3) 공공시설의 무장해화(배리아 프리) 추진

  4) 장해자를 배려한 마을 만들기의 종합적인 추진

6. 정보 액세서빌리티
  1) 정보통신에 있어서의 정보 액세서빌리티의 향상

  2) 정보제공 충실

  3) 의사소통 지원 충실

  4) 행정정보의 무장해화(배리어 프리)

7. 안전, 안심
  1) 방재대책 추진

  2) 동일본 대지진 피해 부흥

  3) 방범대책 추진

  4) 소비자 트러블 방지및 장해로부터의 구제

8. 차별해소 및 권리옹호 추진
  1) 장해를 이유로 받는 차별해소 추진

  2) 권리 옹호 추진

9. 행정 서비스에 대한 배려
  1) 행정 기관에 대한 배려 및 장해자 이해 촉진

  2) 선거 등에 대한 배려

  3) 사법 수속에 대한 배려

  4) 장해자 국제교류 추진

10. 국제협력
  1) 국제적인 행사 참가

  2) 정부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 협력

  3) 국제적인 정보 제공

  4) 장해자 국제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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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편의의 사례

① 장애인 공무원 임용

일본에서는 국가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이라 하고, 지방 공공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종류를 크게 일반직과 특정직으

로 나누고 있으며, 응시자격 및 응시 요건에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규 채용제도는 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으로 채용시험은 크게 1종·2종·3종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채용시험 중 1종 시험은 우리나라 행정고등고시에 해당하

며, 2종 시험은 7급, 3종 시험은 9급 공채시험에 해당하고 각 모집부문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직 및 지방직에서도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

하고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경우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실시하고 있다. 

시험을 신청할 때 원서 상에 편의지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시험

시간 연장, 점자 시험, 확대시험지 등과 같은 시험편의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 수첩)를 제시해야 한다(홍자영 

외, 2007).

<표 3-5> 일본 시험편의와 관련된 법령

국가시험명, 
국가자격명

시험 법령

장애인 시험편의 지원

점자 
문제지 및 

해답지

확대 
문제지 및 

해답지

워드프로세
서 이용

시험시간 
연장

개호인 
인정

국가공무원채용
I종

인사원규칙8-18
제3호제1항 제1호

〇 〇 〇 〇 〇
국가공무원채용

II종
인사원규칙8-18

제1호제1항 제2호
〇 〇 〇 〇 〇

국가공무원채용
Ⅲ종

인사원규칙8-18 〇 〇 〇 〇 〇
출처: 홍자영, 최종철, 이효성, 진홍섭, 현정훈 (2007). 장애인을 위한 공직부문 필기시험 편의지원 가이드. 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② 장애인 교원 임용시험

교원 양성의 경우 교원자격 면허 취득 후, 국립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원 모집의 경우 일반전형 이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및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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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시험 시 특별한 편의가 필요한 경우 입시 지원 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교육청마다 시험편의 사항 및 편의지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모

집원서에 개개인의 장애 편의지원 필요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지원

을 하고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 시 교원시험의 실기시험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주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62개 현 중 39개 현이 실시하고 있다(홍자영 

외, 2007).

<표 3-6> 교원시험을 지원한 장애인에게 제공한 시험편의의 내용(전체 62개 현 중)

장애유형 배려 내용
실시중인
현의 수

시각장애인

점자시험 인정 50

확대문자 시험 및 답안지 확대 48

보조공학기기 사용 인정 39

시험시간 연장(1.5배) 44

시험 시 점자보조원 19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배치 사례 55

보청기 사용을 인정한 사례 31

음성에 의한 지시를 서면과 필담으로 제시 54

지체장애인

시험시간 연장(1.2배~1.5배) 16

해답번호를 답지에 기입하거나 워드 사용 인정 14

실기시험 시 체육·수영 실기시험 체력테스트 면제 배려 34

출처: 홍자영, 최종철, 이효성, 진홍섭, 현정훈 (2007). 장애인을 위한 공직부문 필기시험 편의지원 가이드. 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③ 사법시험 장애인 시험편의

장애인 응시자가 사법시험을 볼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응시자는 사법시험을 신청할 때 신체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를 작성해야하며, 의사진단서 및 신체장애인수첩 복사본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약시), 상지장애인에게는 사법시험위원회에서 

지정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청기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청기

의 종류나 형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및 사용설명서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해야 한다. 

전파수신 기능을 이용한 보청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상이

한 시험편의가 제공된다(홍자영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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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장애 유형 및 시험편의 지원사항

장애유형 등급 장애 정도 지원사항

시각장애

1급

① 양쪽 시력이 0.04이하
② 양안 시야가 10도 이내 

양안 시능률이 손실률 
95%이상인 자

①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점자로 답안 작성
② 노트북을 사용한 점자시험용 법령집 대여

【논문식 시험에 한정】
③ 점자기구(점자판, 점자라이터 등 사용가능)
④ 시험시간 연장
  ·단답식 시험(2배 연장)
  ·논문식 시험(1.5배 연장)

2급

① 한쪽 눈의 시력이 0.15
이하의 자

② 양안의 시력이 10도 이
내거나 양안의 시야가 
손실률 90% 이상인 자

① 시험시간 연장
  ·단답식시험(1.5배 연장)
  ·논문식 시험(60분에 추가 20분연장)
② 확대문제집 배포
③ 확대답안용지 배포
④ 확대한 사법시험용법문 대여
【논문식시험】
⑤ 문자식 해답【단답식 시험】

3급
한쪽눈의 시력이 0.02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0이
하인 자

① 확대문제집 배포
② 확대답안지 배포
③ 확대사법시험용법문 대여
【논문식 시험】
④ 확대독서기 지참 사용
⑤ 확대경 지참 사용
⑥ 보명기구 지참 사용
⑦ 창(밝은 좌석) 배려

4급
상기 구분 이외의 시각장
애인

3급의 지원사항과 동일

지체장애

1급

체간, 상지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필답이 불가능
하며, 발음에 장애가 있어
서 의사 전달에 시간을 요
하는 경우

컴퓨터를 사용한 답안작성

2급
체간, 상지 기능장애가
있어서 필기에 의한 해답
이 불가능한자

컴퓨터를 사용한 답안작성

3급
체간, 상지에 기능장애가 
있어 일반인과 비교 시 필
기 속도가 늦은 경우

① 확대답안지 배포
② OMR용지 선택 란에 다른 표시를 사용하여 

체크하는 방식 [단답식 시험]

4급
체간, 상지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지정된 방법에 
의한 해답이 어려운 자

① 확대답안지 배포
② OMR용지 선택 란에 다른 표시를 사용하여 

체크하는 방식 [단답식 시험]

1~4급 
공통

편안한 자세로 시험 가능, 휠체어 사용 가능

청각장애
주의사항 등을 문서로 전달

앞자리에 배치
보청기 사용가능

출처: 홍자영, 최종철, 이효성, 진홍섭, 현정훈 (2007). 장애인을 위한 공직부문 필기시험 편의지원 가이드. 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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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및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험실 배치

- 시험실 출입구 근처에 배치

- 시험시간 내 약물 투여

- 시험실 입·퇴실 시 보호자 동반

- 시험장 내 자동차 주차 배려

④ 자격시험의 시험편의

장애인 시책 추진위원회(내각부 소속)는 2006년부터 자격취득시험시 통일된 편

의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식, 기능을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장애 

상태에 따라서 점자 시험, 수화 통역, 이동 도우미에 의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실기시험 시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

어, 통일된 배려사항 이외에 각 시험 제도마다 시험 문제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은 시험 주관 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자격취득 시험 시 장애인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시험편의의 사례이다(홍자영 

외, 2007).

<표 3-8> 자격취득 시험 시 장애인 시험편의

분류 내용

문제용지 및 
해답용지

- 확대문제용지, 확대해답용지 제공
- OMR 답안지 대신 문자기입 해답용지 및 체크 해답용지 제공

도구 사용
- 확대경, 보청기 지참 허용
- 조명기구 지참 허용
- 휠체어용 테이블 제공

정보전달 - 주의사항을 문자로 전달

기타 - 시험시간 중 당질류 등 약물 복용 가능

시험안내
(홈페이지 등)

- 시험편의 내용 명시(공통적 시험편의 사항 및 각 시험제도에 대응 가
능한 시험편의 사항을 열거)

- 문의사항 시 FAX 번호 및 메일 주소 기재

신청서

- 시험편의 사항 표시 항목 설정(공통적인 시험편의 사항 및 각종 시험
제도에 대응 가능한 시험편의 사항을 열거함과 동시에 기타 시험편의 
사항 표시 설정)

- 수험생이 희망하는 연락형태 기입란 설정(전화번호 이외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 기재)

출처: 홍자영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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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법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제도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법무부와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제공해

야하는 주체와 시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위와 동등한 

검정고시(GED 등), 고등학교 입학시험(SSAT, ISEE 등), 대학교 입학 시험(SAT, 

ACT 등), 법대, 의대 등 전문대학 입학 시험(LSAT, MCAT 등), 상용기술 자격시

험(미용사 검정 시험 등), 전문자격시험(사법고시, 의사면허시험, 임상평가시험 등) 

등과 같이 시험의 범위와 영역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응시

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 주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장애인의 사회 자립과 관련해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이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장애인법 및 영국평등법의 장애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장애란 일상생

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일상적인 제약

을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해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국 혹은 영국의 장애에 

대한 개념은 장애의 의료적 손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일상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는 사회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

다. 장애의 사회적 관점에 기초해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편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장애인을 시험편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의료적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시험편의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비교해 장애인 응시자의 권리와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양한 증명 서류를 통해 장애 정도와 시험편의

의 종류를 판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의료면허 시험의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

가의 추천서 및 소견서, 과거 시험편의 제공 기록, 교육 관계자에 의한 관찰, 전문 

심리평가 및 전문 심리검사 결과 보고서,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진단 경력 등 여러 

형태의 문서를 통해 장애의 정도와 시험편의의 범위를 판정한다.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의 문서를 확인함으로써 의료 전문가에 의한 단순한 의료적 소견 만을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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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애의 정도를 부적절하게 이해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

의 시간적 및 경제적인 부담 역시 줄일 수 있다.

끝으로, ETS의 경우 전통적인 시험편의를 포함해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추가적인 시험편의 역시 제공하고 있다. 즉,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으

며 ETS에서 제시하는 시험편의가 본인의 장애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장

애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IELTS 역시 전통적으로 제

공되는 시험편의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가 추가적으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에서도 통일된 배려사항 이외에 각 시험 

제도마다 시험 문제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은 시험 주관 기관

이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융통성있는 시험편의 제공은 장애인 

응시자의 개별적인 장애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응시자에게 최적의 시험편

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적인 시험편의의 제공은 일률적인 시험편

의 제공과 비교해 장애인 응시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최상의 시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결국 장애인 응시자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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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질적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성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및 시험 실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

터뷰(Focus Group Interview),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를 키워드

로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

적 인식개선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및 동법 제46조의2와 관련한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관련 시행령 개정 등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초안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하기 위해 초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 별지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 서식,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내용 등에 대해 묻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대상과는 다른 장애인단체 종사자를 선정

하였으며, 법률 전문가도 포함하였다. 

간담회는 시험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

스그룹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에 관한 각 기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전문가의견조사는 장애유형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애인단

체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메일로 전달하

여 회수하였다. 회신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한 질문지는 총 9개로 

응답자는 아래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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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소속 성별
연령
(만)

장애
유무

현 업무 
근무년수
(개월)

전문가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남 56 있음 360

전문가2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남 48 없음 1

전문가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 49 있음 204

전문가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남 51 있음 120

전문가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 53 있음 90

전문가6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 38 없음 168

전문가7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남 48 없음 48

전문가8 전)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남 60 없음 132

전문가9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여 38 있음 18

<표 4-1> 전문가의견조사 응답자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전문가의견조사와 마찬가지로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장애인단체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

뷰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가지고 

보다 세부적인 의견을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표 4-2>와 같다.

응답자 소속 성별
연령
(만)

장애
유무

참여자1 굿잡자립생활센터 남 43 있음

참여자2 법무법인 제이피 남 41 없음

참여자3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남 49 있음

참여자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남 44 있음

참여자5 한국장애인부모회 남 58 없음

참여자6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남 34 있음

참여자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 59 있음

참여자8 전) 한국농아인협회 여 50 없음

참여자9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여 46 없음

참여자10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남 51 있음

<표 4-2>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질적조사 121

본 연구의 간담회는 시험실시 관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장애 

시험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지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중앙, 지자체, 공인민간자격시험 담당 기관 실무자 8인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는 

<표 4-3>과 같다. 

 

응답자 소속 성별 장애유무

실무자1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여 없음

실무자2 교육부 대입제도과 남 없음

실무자3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팀 남 없음

실무자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남 있음

실무자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여 없음

실무자6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혁신팀 남 없음

실무자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 없음

실무자8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 채용관리과 여 없음

<표 4-3> 간담회 참석자

2) 조사도구 및 내용

전문가의견조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성을 목적으로 크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교육

의 내용 및 방법,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험의 범위, 시험편

의의 내용·기준·방법 등으로 나누어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초안에 대한 세부

적인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두고 초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 별지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서식,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내용 등에 대해 질의하

였다.

간담회에서는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보건복지

부에서 작성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가지고 시험 실시 기관의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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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일반국민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의 문제점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방법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포함될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과서에 포함해야할 내용
•교과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반

•교육 내용의 범위 및 개선점
•교육 방법의 범위 및 개선점
•교육의 주체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할 결과의 내용 

및 범위
•기타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시험편의 제공 대상 기관의 범위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시험편의의 
내용·기준·방법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내용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

<표 4-4> 전문가의견조사 내용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전문가의견조사지는 2016년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발송 

및 회수하였다.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세부내용을 범주화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2016년 2월 24일(수), 여의도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15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진과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 등 총 15인

이 참석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의 녹음파일은 축어록으로 작성하여 자료화하였

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내용을 범주화 하였다. 

간담회는 2016년 3월 16일(수), 여의도 이룸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1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시험 실시 기관 실무자 및 연구진,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

관, 주무관 등 총 13인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 대한 시험 실시 기관 실무자의 주요 의견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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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1) 일반국민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의 문제점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교육 내용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를 강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 대상별로 교육 내용이 다양화되어있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식개선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대상별 즉, 타깃별 교육 전략이 부재한 것이라 생각

함. (전문가 2)

교과용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음.(전문가3)

무엇을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음.........(중략).........한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

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그 내용이 인권적이지 못하다는 점임. 즉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임. 대부분의 교육 내용이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

지 그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음. (전문가8).

교육 자료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음. 대상별 교육 자료가 부족함. (전문가9)

한편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홍보가 ‘장애인의 날’ 등 특정 시점에만 일시적,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홍보사업의 내용이 장애인을 보호 또는 배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장애극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인의 일반적인 삶과 동떨어진 광고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124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익 광고의 경우 장애인의 날 등에 즈음하여 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연중 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성공 사례 등을 중심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장애인의 일반

적인 삶과 동떨어진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문가1)

미디어와 언론에 투영되는 장애인의 모습은 장애극복에 포커스 되어있음.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홍보보다는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정주간에 한정되어 있음. (전

문가3)

장애인의 날 전후로만 등장하는 단발성 광고로 너무나 소극적인 방법임. (전문가4)

장애를 극복이나 시혜의 대상으로만 홍보한다는 것이 문제임. (전문가7)

......(중략)......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을 보호 또는 배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 또한 그러한 공익

광고는 상업광고처럼 매우 짧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음. 더군다나 그러한 캠페인의 빈도수가 매우 낮아 효과적이지 못함. (전문가8)

②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이 장애인 인권 전반을 커버해야하며,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익광고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국회 및 정부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 교육을 할 때, 그들의 직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사례위주의 교육내용과 방식이 필요하며, 

장애 관련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환되

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장애당사자 교육이 효과가 높으나,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홍보사업의 경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체로 연속성 있게 실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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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전문가 3)

교육 내용이 단순 주입식이 아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

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교육내용과 방식이 필요함. (전문가4)

다시 언급하면, 일방적으로 장애정보를 전달하기 보다는 공감과 소통의 교육적 접근방법으로 전환

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교육 내용이 단순 주입식이 아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교육내용과 방식이 필요함. (전문가5)

앞서 언급했듯이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은 장애인 인권 전반을 커버해야 함. 기존의 교육이 

주로 형식적 평등과 폭력. 희롱 금지와 같은 자유권적 권리만을 다루는데, 사회권적 권리도 

다루어야 할 것임. 정부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그리고 국회 및 법원이 자신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그들의 직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

야 할 것임. .......(중략)......한편 많은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가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 실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바, 관련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

발, 실시해야 함. (전문가 8)

장애당사자 교육이 효과가 높으나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 강사가 필요함. (전문가9)

(2)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

단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

서는 정부에서 교재(교육내용) 등을 통합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된 의견으로 교재선정은 교육 강사에게 전적으로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었다. 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대학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실제 장애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

으며, 강의 형식보다는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대학생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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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등을 통합으로 개발하여 교육의 질적 문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전문가1)

교육내용은 국가에서 표준을 정해야 함.(전문가3)

특히 대학 이상에서는 이론이 아닌 자원봉사와 같은 실제를 접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됨. (전문가4)

교재선정의 어려움은 교육강사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여 진행(강의 내용과 부합된 강의노트 혹은 자

료를 배부한는 것으로)하면 될 것 같고......(중략)......, (전문가 5)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교육으로 간단한 체험(휠체어타고 이동, 흰지팡이 사용법, 수화등)을 통하여 

직접 장애체험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생활모습을 익히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6)

대학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전문가 8) 

(3)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포함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

① 교과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포

함될 내용에 대해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편견, 장애인이란?,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

에 대한 상식점검 〇✕퀴즈,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통계자료), 주요 장애유형별 

에티켓 소개, 관련 애니메이션 시청, 장애인의 삶 체험해보기, 학교 및 주변의 장애

인시설 점검, 장애인보조기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관련 법

률, 일상 속의 장애인,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전문가1, 전문가3, 전문가4, 전문가6, 전문가7, 전문가9). 

반면, 장애와 관련된 철학이나 차이, 다양성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장애와 관련된 단순한 지식으로는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

도 있었다(전문가2). 또한 인식개선의 전반적인 교육 접근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서술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5). 

이와는 별개로 초·중·고 교과서 중 사회과목이나 윤리과목의 교과서 중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다루되, 이를 인식개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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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기서 ‘인식개선의 관점’의 주요 포인트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당한 인식 수준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문가8).

첫째, 장애 인식개선 내용은 모든 학년의 관련 교과서에 들어가야 하며, 고학년 교과서로 갈수록 

점점 구체적이고 고차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둘째, 관련 교과서에서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기술되어야 함.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반인권적 문구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함.

셋째, 고학년 교과서에서는 관련 국제규범(CRPD)과 국내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어야 함.

넷째,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에 어긋나는 교보재는 채택하지 말아야 함. 핵심 교보재는 관련 정부부

처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섯째, 기본적인 권리 중, 접근권, 평등권, 학대·폭력·착취로부터의 자유, 교육권, 노동권 등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임. 이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하다면 구체적 사례를 예시로 적시

하는 것이 적절함. (전문가8)

② 교과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

장애 인식개선을 교육을 위해 교과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대해 장애인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전문가1),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표현(전문가2), 장애를 질환으로, 장애인을 환자로 인지할 수 있는 표현

(전문가3) 등은 교과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반인권적 문구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8).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편견을 설명하는 경

우, 그 자체로 편견을 습득할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

가9).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반

① 교육 방법의 범위 및 개선점

교육 방법 및 개선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집합교육을 할 경우, 15~20명 내외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

며, 교육 방법은 교육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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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경우,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단편적인 지식 

교육은 인식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있었다. 

또한 교육방법으로 장애체험 교육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지체, 시각, 청각 등 

일부 장애유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유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체험 교육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그러한 어려움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 

환경 및 제도에서 기인하며 이 외에도 일방적 강의 방식이 아닌 토론이나 참여 방식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집합교육을 통한 장애 체험, 이론 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교육 방법은 각 교육 대상자에 맞도록 교수 학습법을 개발하여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전

문가1)

집합교육은 20명 내외의 소규모로 실시하여 교육대상자의 몰입도 향상

장애체험교육은 지체, 시각, 청각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장애유형의 확대가 필요함. (전문가3)

일방적 주입식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이 아닌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토론 방식의 교육

으로 10~15명씩 교육하는 것을 권함. (전문가4)

집합교육을 통하여 주입식 교육 보다는 간단한 설명과 도구 없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6)

장애체험교육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됨. 이 교육은 그러한 어려움의 많은 부분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 환경이나 제도에

서 기인하며, 그러한 환경이나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체

험하는 과정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임. (전문가8)

② 교육의 주체

교육의 주체와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가 특정 집단으로 한정되어

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을 한 전문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장애인단체 관련 종사

자, 장애 인식개선 교육 과정을 수료한 강사 등의 응답이 있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질적조사 129

교육의 주체는 대상별로 다르겠지만 주로 장애인 강사가 하는 것이 가장 교육효과가 크며,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을 할 때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음. (전문가2)

장애인 강사, 장애인단체 임직원 (전문가3)

각 장애유형별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한 강사, 장애인 강사 등이 적합함. 

(전문가6)

교육의 주체가 어떤 부류의 집단으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전문가8)

③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할 결과의 내용 및 범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결과의 내용에 대

해 질의한 결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 참여자 실인원, 교육 내용, 교육의 

만족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육 결과 제출의 목적에 따라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주체 기관의 속성, 교육 대상자의 

집단 속성, 특정 교육 프로그램 내의 하위 프로그램인지 여부(또는 독립적 교육인지 

여부), 교육 시간, 교육의 구체적 내용, 사용한 강의 자료, 강사의 속성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교육 후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정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식개선이 일회성 교육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측정에도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2)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1)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① 시험편의 제공 대상 기관의 범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험 실시 기관의 범위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

기관, 공기업은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반 사기업도 포함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사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기업을 포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사기업이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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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 국가자격시험에서 민간의 영어능력시험점수를 요구하는바, 이들 민간영어

능력시험의 주관 단체도 시험편의 제공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

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공공 기관 외에도 

다수의 민간단체에 대해 채용시험에서의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준수

하지 않을 때 법적 제재를 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의 적용 범위를 민간단체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

다는 의견도 있었다. 

②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모든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격시험의 범위는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공인영어능력시험에 포함되어야 하며,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을 위해 실시되는 모든 유형의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 시험편의의 내용·기준·방법

①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내용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시험편의의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장애인 응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휠체

어 전용 책상, 시험연장시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유형별

로 제공되어야 할 시험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정보단말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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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 명문화, 신장장애인의 경우, 의무실 이용 시 시험 장소 배치 요청, 장

루·요루 장애인의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시험장소 배치 시 공간 확보 

요청, 간질장애인의 경우, 의무실 사용 가능, 시험장소 배치 요청 등의 의견이 있었

다. 기타 장애유형별로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내부장애인들은 장애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제공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내부장애인을 고려한 시험 편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한편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시험편의의 목록을 열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목록 형태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며, 시

험 편의의 내용은 예시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 내용에는 정책 또는 관행의 변형 

조치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행규칙에서 시험편의의 목록을 열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시험편의 목록은 예시로 제시되어

야 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의 문언들은 정당한 편의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함. 법상의 정당한 편의의 목록이 예시가 아닌 열거인 경우는 다른 나라

의 관련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장

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항) 개인별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몇 가지

의 목록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것이 아님. 참고로, 예시로 제시하는 편의에는 물리적인 조치(확대시험

지 제공, 수화통역사 배치,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이외에 정책 또는 관행의 변형 조치(시험시간 

연장,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 목록에서 후자 형태의 항목을 찾기가 매우 어려움. (전문가8)

②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문가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유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의료적 기준으로 기준을 잡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그 필요성을 증빙해야 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장애인 응시자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견

조사 설문지의 예시와 같이 ‘의사소견서 1부’ 등 증빙서류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필요 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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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 편의와 관련하여 시험편의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해야 하며, 신청한 편의가 

직무 수행의 요건 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등의 예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3.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포커스그룹인터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

시자 시험편의 제공으로 범주화 하였고, 5개의 핵심내용이 도출되었다. 분석을 위

한 최종 코딩체계는 <표 4-5>와 같다.

<표 4-5>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터뷰 분석결과

범주 핵심내용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내용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적용 대상 시험의 범위

적용 대상 시험의 단계적 적용

시험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하위범주로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 ‘(2) 장애 인

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내용’ 등에 대한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

다. 이에 하위범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며,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함에도 현재의 교육을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을 포함해서 인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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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육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할 내용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략)......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하다. 그런 취지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라면 장애인인권을 포함해서 인권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같이 교육되어져야 취지나 목적에 오히려 더 부합하지 않나... (참여자 3)

......(중략)...... 장애로 봤을 때에는 사회·환경에 대한 소개도 이 안에 들어가야지 장애인이라는 정

확한 이해가 된다는 것이고 어차피 장애인권리협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환경적인 

요소가 장애정의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갖다가 다 같이 인식을 

개선해서 실천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참여자 7)

연구진은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에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초안>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ㆍ권리

3.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와 관련된 법ㆍ제도

4. 장애인의 능력 및 생활모습

5.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6.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장애인 차별 및 구제에 관한 내용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내용

9.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참여자들은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4호의 “장

애인의 능력 및 생활모습” 에서 “생활모습” 이라는 표현이 부적합하며, “일상생활” 

등의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기관이 추가됐는데 연구진이 제시한 내용 중 8호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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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된 내용’은 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육 대상에 맞는 교육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교육 내용 4항에 장애인 능력, 생활모습이라고 되어있는데, 일상생활이라던가 용어를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모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8)

새로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영유아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등등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법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장애인식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에 대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내용이 법에서 추가가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법에는 

내용이 추가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개정안에도 보면 ......(중략)...... 내용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장애인식교육을 그 대상학생들한테 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에 직업재활이라던지, 고용촉진

에 관한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오히

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상에 맞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5)

한편 교육 내용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진이 제시한 내용은 원격교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

으며, 학습자와 교육자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중략)......장애인권리협약 등이 포함된 국제조약에 관한 교육 만약 이게 선택사항으로 들어간다

면 “그런 것 하나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원격교육만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서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들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 인권적방식의 교육방식이라

는 게 있잖아요. “인권교육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11년도인가요?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학습자와 교육자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

은 권고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실제 성폭력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원격교육만 하고 딱 끝내버리

고 그거에 따른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 줄 정도로 들어가서 

교육에 지금 내용은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만 교육의 방식에 관련한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한편으로 들거든요. (참여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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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내용

연구진이 제시한 초안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으나, 이에 대해 법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 발달장애

인과 관련된 것은 발달장애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경우

에 따라서는 조금 법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11월 21일부

터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발달장애인법 구상 적용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발달장애인 중앙센터, 지역센터 있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교육에 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발달장애 영역에 있어서 

이것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쪽으로 보고해야 되는 건지, 발달장애인 영역은 발달장애인법을 우

선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5)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교육 결과 보고 양식에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표전화’보다는 ‘담당자 성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교육한 ‘강사의 성명과 소속’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는 참여자는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교육 방식이 매우 다르고, 강사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결과보고 사항에 ‘만족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의 만족도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 항목이 들어갈 경우 만족도 

항목을 가지고 강사를 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로 교육을 하게 될 경우, 만족도는 비교적 떨어질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만족도를 결과보고 항목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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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강사로 아무래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교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교실 하나 당 한 분의 강사가 들어가서 교육을 하기 

원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방송실에서 강사가 진행만 하면 그 방송이 각 교실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략)...... 그러다보니까 교육내용도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고가 

앞으로 작성이 되어서 제출된다면 누가 교육을 진행을 했고, 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왔었던 같습니다. (참여자 6)

만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라... 만족도를 묻는 것과‘인식이 정말 개선이 됐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조금 내가 변화 됐어.’이거하고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만족도를 넣게 되면 이거는 

철저하게 강사평가밖에 안 되는 결과에요. (참여자 9)

중증장애인들도 강사로 가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만족도는 맞지 않는 용어인 것 같아요. (참여자 

3)

2)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1) 적용 시험의 범위

연구진이 제시한 편의제공 대상 시험 범위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였

다. 그러나 수능시험과 검정고시, 토익(TOEIC), 토플(TOEFL) 등 사회적 욕구가 

높은 시험에 대해서도 시험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시험실시기관마다 다르게 제공 되고 있는 시험편의의 내용들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 수능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해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수능이 포함되는건지......(중략)......

근데 또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일반장애인분들이 검정고시를 많이 봐요. 검정고시는 교육부 소관인

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마다 다르게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의제공이 다 틀려요. (참여자 4)

요즘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회사나 유학가고 이럴 때 토익, 토플점수를 내야 하는 경우

가 많이 생겨요. 토익, 토플시험이라는 게. 여기는 편의제공에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가능하

다면 토익, 토플시험도 제공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참여자 8)

그러나 참여자들은 토익 및 토플의 실시 기관이 민간이기 때문에 제재 할 수 없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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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시험의 단계적 적용에 대한 의견

연구진에서는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

험편의 제공의무와 관련해 적용 시기를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시험별로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자격시험은 2017년 1월 1일

부터,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2안은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자격시험은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공

인민간자격시험 중 보건복지부 공인 시험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민간자

격시험 중 보건복지부 이외 공인 시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 응시자가 응시료를 내

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 제공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 내용이 시험 실시 기관에 크게 무리가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단계적 적용을 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이 제시한 안 중 2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이외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은 

앞으로 5년 후에 시험편의 제공 의무를 지게 되는데 너무 늦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근데 저희도 현직에 있을 때 수화통역사가 국가공익민간자격이여서 이런 시험편의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해보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응시료라는 수입이 있거든요. 봤을 때 그렇게 

부당한 요구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부담을 주는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참여자 8)

정당하게 본인도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본다고 할 때 그 부분은 편의제공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

다. 민간자격 공인이 아니었어도 등록의 경우에도 본인이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편의제공이 당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자 3)

저는 2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외 공인민간자격시험은 5년 뒤에야 하겠다

는 거는 너무 늦지 않나......(중략)......지금 2016년 2월이니까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는 이유가 납득

이 가지 않아요. (참여자 7)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기관과 다르며, 현재 연구

진이 제시한 단계별 적용은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과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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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할 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며, 그와 

관련해 벌칙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하였다.

 (3) 시험편의 제공 기준, 내용 및 제출서류 관련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시험편의의 내용이 시험실시 기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기준으

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최근 약시자들을 위한 컴퓨터확대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개발되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

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연구진이 제시한 시험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장소

는 출입이 용이한 곳에 일반응시자와 별도로 설치·운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

황에 따라 제시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장애 특성상 퇴행성이다 보니 중복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신체적 장애에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어 편의제공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또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의 경우, 실시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

자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을 지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 연구진은 유형별, 급수별 편의제공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장애등급

제가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편의주요내용에서 보면 전맹 응시자한테는 컴퓨터스크린리더가 제공이 되잖아요. 약시분들 보면 

독서확대기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약시분들도 시험을 볼 때에 컴퓨터로 많이 봐요. 컴퓨

터 제공이 안되는데 컴퓨터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서는 확대프로그램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면확대독서

기하고 일반적인 보조기기잖아요. 그것들 외에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걸 

추가해주셨으면 어떨지... 요즘 추세가 컴퓨터세대인데 그것만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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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기시험의 시험편의 내용에 보면 “시험장소는 출입이 용이한 곳에 일반응시자와 별도로 설

치하여 운영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격증 이 조항들이 안 맞는 청각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수어를 모르고 입모양을 보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보는 청각장애인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은 경우 오히려 이렇게 출입쪽보다는 감독이나 안내자가 말을 할 때에 입모양이 

잘 보이는 위치, 정중앙쪽이라던가 그런 쪽들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참여자 8)

뇌병변장애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인 경우가 많다보니까 중복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체적장애

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는 보조기기를 굳이 딱 결정하

지 말고 뇌병변장애인이 응시자 자신이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라던가 아니면 시험에서 시간을 더 

초과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렵다

면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에서 제공되는 보조공학기기중에 뇌병변장애인들 중에서 언어장애, 중복

장애를 갖는 경우가 70% 이상이거든요. 필기시험 때도 마찬가지고 면접시험 때도 마찬가지고 보

완대체의사소통기기의 경우에는 자신이 쓰던 게 자기에게 잘 맞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3)

4. 시험 실시 기관(규제대상 기관) 관계자 간담회 결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대상의 의견수렴을 통

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위해 규제대상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크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으로 나누어 관련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

별한 의견이 없었다.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도출된 의견은 다음

과 같다. 

(1) 시험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주관기관에 위임 요구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한 공통적인 의견으로 전문가의견조사, 포

커스그룹인터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개정 내용에 담긴 편의

제공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므로 최소사항 및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시험 주관

기관에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기관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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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공고하도록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2) 공인민간자격시험 대상 의무 부과

공인민간자격시험에 시험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시험실시기관에 부

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공인민간자격시험이 취업 등 장애인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응시료 수입 및 장애인의 

생활에 주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

하는 안을 제시했다. 

(3)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화장실 사용시간과 관련해서 그 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할지 제외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

요하다는 데에 모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루·요루 장애인의 배변주머니 교

체시간 기준으로 화장실 사용시간을 시험시간에서 제외할 시험을 규정해달라는 요

구도 있었다. 

(4) 시험편의 제공 대상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안 개정 주요내용에 임산부 및 과민성대장(방

광)증후군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시험편의 제공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5. 소결

본 연구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장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

애인단체 종사자, 시험편의 제공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 포커스

그룹인터뷰,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질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이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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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

지 못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과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교육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 보고를 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및 교육

기관의 채용시험, 비교적 수요가 많은 TEPS(영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과 같은 공인민간자격 시험에서는 장애인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편의를 제공받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년실업 등으로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

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 취득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공인민간자격 시험에서도 장애인 응시자를 위

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편의제공 내용과 관련한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시험마다 제공되고 있는 편의의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장애인 

응시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험의 특성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에서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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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 비장애인 및 사회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은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

는 것은 장애인 사회참여 및 직업재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Smart, 

2009; Yuker & Block, 1997).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강의·교육, 자원봉사 등과 같이 장애인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접촉기법, 장애 상황에 직접 노출

하여 장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장애 시뮬레이션, TV, 라디오, 기타 대중매

체를 이용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대중매체기법 등 여러 형태의 방법과 

내용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Smart, 2009; Yuker & Block, 

1997). 

구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

촉이나 경험을 증대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장애인과의 사회적인 교류가 

많은 비장애인일수록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되기도 한다(Evans, 

1976; Stovall & Sedlacek, 1983). 이와 더불어, 장애에 따른 사회활동의 어려움

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애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직접적인 장애 체험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반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역시 증대시킬 수 있다(Smart, 2009).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의 이해, 장애 유형별 특징의 이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집합강의, 장애체험, 동영상 시청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식개선 교육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2015년 12월

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가 개정되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

된 사업,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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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 개정을 목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교육의 내용, 방법, 교육의 결과 등에 대해서 조사·연구하였다. 

1) 인식개선 교육 실시 주체의 범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의 범위와 관련해 전문가의견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해 장애

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인식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3항에서 사업주는 직

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

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하

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미실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둘째,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 기관

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식은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형성되고 변형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

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 및 평생교육 기관에서

도 실시할 필요는 있다(Smart, 2009). 일부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대학이

나 평생교육 기관 등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집합교육을 일률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인식개선 교육의 주체로써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충분히 인식개선 교육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이나 영상물을 통한 인식개선

의 경우에도 일부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성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 역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Corrigan, 2004; Sma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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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개선 교육 내용

첫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관련해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참여

자들은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에 따른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내용을 구성할 것

을 요구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

서에 포함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나이, 인식수준,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며 개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교육 대상에 따라 구성 가능한 구체적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편견,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에 대한 상식점

검·퀴즈,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통계자료), 주요 장애유형별 에티켓 소개, 관련 

애니메이션 시청, 장애인의 삶 체험해보기, 학교 및 주변의 장애인시설 점검, 장애

인보조기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관련 법률, 일상 속의 장애

인,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등이 있다.

둘째,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철학이나 차이, 다양성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역시 필요하며, 장애와 관련된 단순한 지식으로는 인식개선

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인식개선의 전반적인 교육 접근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서술 방식과 같은 획일적인 교육방법보다는 문제해결

이나 상황해결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식개선 교육방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고 하였다. 

교육 대상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융통성있는 개별화

된 교육방법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는 피동적인 강의 위주의 교육보다는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대면, 상호 동등한 접촉,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Corrigan, 2004; Seo & 

Chen, 2009; Smart, 2009).

셋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중 사회과목이나 윤리과목에 인권에 관한 내용

을 다루는 부분에서 장애인 인권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인식개선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식개선의 관점의 주요 포인트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당한 인

식 수준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표현, 장애를 질환이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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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환자로 인지할 수 있는 표현 등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이러한 비인도적인 내용은 교과서나 인식개선 교재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반인권적 문구 역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 내용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기본 이념과도 배치되며 CRPD

에서 주장하는 장애인의 궁극적인 사회통합의 이념과도 충돌하는 것이다(CRPD, 

2009). 

넷째,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정

의부터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판정은 신체적 손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를 의

료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환경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새로운 정의와 

시도가 요구된다(Smart, 2009).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하며, 환경적 요소를 감안하여 장애의 경중을 

설명해야 한다. 즉,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

을 개선하기 위해 실천할 내용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의 법률

에서는 장애의 의료적인 손상만을 언급하기 보다는 장애인의 사회적 및 환경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의 사회적 패러다임을 장애 인

식개선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009; Equality Act, 2010).

다섯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비장애 전문가들 중에서 비장애인의 경우 장

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과 의사소

통하는 방법 등도 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도 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보조기기 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기기

를 이용한 장애인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장

애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Parker 

& Patterson, 2013; Rubin & Rosseler, 2003; Sma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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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 교육 방법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의하면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집합교육을 할 경우 

15-20명 내외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 대상에 따라 교

육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론 교육의 

경우,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단편적인 지식 교육은 인식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하였다. 

여러 연구에서도 소규모 집합교육, 상호활동적인 문제해결 중심 교육, 장애인과

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접촉 등은 장애 인식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Corrigan, 2004; Seo & Chen, 2009; Smart, 2009; Yuker, & Block, 1986).

둘째, 전문가의견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조사자들 중 많은 수가 장

애체험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장애체험 교육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그러한 어려움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 

환경 및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체험은 오히

려 장애에 대한 연민, 동정, 거부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비장애인에 의

한 장애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일방적인 장애체험은 장애 인식개선

을 위한 방법으로 배제되고 있는 추세이다(Corrigan, 2004; Smart, 2009).

4)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 결과 보고에 교육 

참여자 실인원, 교육 내용, 교육 실시 횟수, 교육 강사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 결과 제출의 목적에 따라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

성,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 주체 기관의 속성, 교육 대상자의 집단 속성, 

특정 교육 프로그램 내의 하위 프로그램인지 여부(또는 독립적 교육인지 여부), 교

육 시간, 사용한 강의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를 보고하거나 

공표하도록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보고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남용현 외, 2011).

둘째, 교육 후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정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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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식개선이 일회성 교육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식

개선의 변화를 적절히 측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교육 강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불합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 측정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하면 국가

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2016).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주요한 사업으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등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인권 침해 사건의 예방, 조사, 관련 교

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결과 보고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적합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

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업무 역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 수집,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분석,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교재 및 교육

방법의 개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의 양성 및 교육, 장애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지원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특정 집단으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

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장애인단체 관련 종사자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과정을 

수료한 강사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

도적 및 정책적인 방법이 부재하여 비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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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무엇보다도 강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 교육 역시 필수적이며 인식

개선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공인하는 자격제도,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 

기관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질 좋은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교재

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 검증제도와 교재의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

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마저도 각 장애인단체의 강사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유형마다 장애인 강사의 경험이 다른 경우에 다양한 

강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은 표준

화된 내용과 틀은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강사들의 질과 전문

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단발성 예산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교육부의 경우 각급 학교에서 양질의 강사에 의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식개선 강의를 통해 장애인 강사들이 

안정된 직업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다.

6) 기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홍보

가 ‘장애인의 날’ 등 특정 시점에만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

적했다.

체계적인 홍보사업을 위해 정부 주체로 연속성 있게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해야하

며, 일본의 사례처럼 상시적으로 장애 인식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유명 인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남용현 외, 2011).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직업활

동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인 자립을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모델로 여기고 있다

(Rubin & Rosseler, 2003). 독립적인 사회활동을 위해 경제적인 자립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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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직업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고 있고, 그러

한 직업을 통한 재활을 위해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전문기술 및 전문자격 등을 취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arker & Patterson, 2013). 전문 지식·기술 등을 평

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문자격 검정을 위한 시험을 들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비교해 장애인이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험편의

를 제공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제1장 

고용 관련 차별 금지 조항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응시·평가·채용과 관

련해 비장애인 응시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ADA, 2009). 

이러한 미국장애인법에 의해서 모든 미국 연방 및 주정부에서 실시·운영하는 자격 

및 채용 시험은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장애인 응시자를 포함하여 장애 학생이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시험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편의에 의해서 장애인 응시자

가 본인의 학업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공되는 

시험편의가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시험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장애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시험편의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Michigan State University, 

2016; University of Texas, 2016). 또한 영어능력을 검정하는 민간 교육기관인 

교육평가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에서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영어 및 전문 검정 시험에서도 장애인 응시자의 유형에 맞는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ETS, 2016). 영국의 경우 평등법(Equality Act of 2010)에 의해서 

장애인이 고용활동 및 직업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시험이나 평가 과정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험편의

를 제공받도록 명시하고 있다(Equality Act, 20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서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장차법, 2015).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밎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 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것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장차법 시행령, 2015). 또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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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의 4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문에 의하면 편의지원 대상 및 범위, 장애 유형별 시험편의 지원의 내용, 시험

편의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인사혁신처, 2016).

그러나 국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자격 및 채용 시험의 장애 시험편의와 관련

해서 국가공인시험의 장애인 편의가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

다. 예를 들어,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시각, 청각, 뇌성마비 및 기타 신체장애

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뇌성마비의 경우 30분의 추가시간, 대필자 요청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시험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시행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서는 청각, 시각장애에 대한 편의만이 제공되고 있다(장애인뉴스, 2015). 이처럼 

아직도 시험편의와 관련해 다수의 장애인 응시자들이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 및 제도적인 체계의 미흡은 장애인 

응시자들이 공정하게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

다. 불충분한 시험편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대표

적인 사회적 장벽이며 이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5년 12월에 「장애인

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내용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응시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 기관·단체가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을 볼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을 조사·연구하였다. 

1)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기

관, 공기업은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격시험의 범위는 국가

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공인영어능력시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채용시험

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을 위해 실시되는 모든 유형의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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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애인법이나 영국평등법의 경우에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형

태의 시험에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듯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ADA, 2009; 

Equality Act, 2010).

둘째,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 사기업도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제공해

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사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기업을 포함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장애인법이나 영국평등법 등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 제

공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듯이 시험편의의 제공 범위와 주체는 포괄적이어야 할 필

요가 있다(ADA, 2009; Equality Act, 2010). 특히, 자격 취득과 관련된 시험편의

는 취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시험과 관련된 시험편의의 

제공을 법적으로 규정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ADA, 2009). 

2) 시험편의 제공의 내용·기준·방법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응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특정 장애 유형에 따라 일부 시험편의 만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응시자

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 유형에 맞는 시험편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 중 장

애인 응시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시험편의를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의해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으

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시된 시험편의 이외에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ADA, 2009; Equality Act, 2010). 예를 들어, 교육평가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 미국 의료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 등은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특성에 따라 공표된 시험편의 

이외의 시험편의도 의료전문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고 있다(ETS, 2016; 

USMLE, 2016).

둘째,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주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그룹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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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에서도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구체적인 시험편의의 범위와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에서는 시험편의와 관련된 기본적

인 내용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시험편의의 범위는 시험주관 기관이 결정하여 공표하

도록 할 수 있다. 시험주관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례는 여러 국가의 민간시험

과 자격시험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ETS, 2016; UNMLE, 2016).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험편의 미제공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

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법적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문가

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유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의료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해

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의 의료적 특징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부

분의 시험편의의 주요한 결정 기준이 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6; 인사혁신처, 

2015). 하지만 의료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응시자라도 시험편의가 필요한 응시자라

면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의료 평가

에 국한되어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장애인 응시자의 환경

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편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Michigan 

State University, 2016; USMLE, 2016).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해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장애 관련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

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 및 분석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전문적인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

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 및 국제조약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제도적·정책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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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활용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

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주체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

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목적 :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인식개선 

교육 실시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 

교육 주체를 보다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개정안에서는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재활이 중요

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 사기업이나 특정 규모 이상의 단체 

역시 장애 인식교육을 통한 장애 인식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

을 보완하고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인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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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을 보다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 장애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

지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주체

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개정 목적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서로 달라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을 제시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높이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교육 내용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시행령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방대한 영역이나 

내용을 모두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각 장애 유형에 따른 단체 및 기관에 따라 

개별적이고 독창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 실

시 방법과 관련해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을 포함하여 장애인 인권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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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비장애인과의 비교, 특정 

장애인의 업적 과시, 장애 통계의 나열 등 현대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과는 동떨어져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장애 인권에 기초한 바람직한 인

식개선 교육을 구성할 수 있다.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목적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해서 법적인 강제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교육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주체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 조치로 작용할 수 있

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고함으로써 

교육 방법, 교육인원, 교육 횟수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를 보고받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 주체의 역할이나 기능을 추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

적 조치가 필요하다.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주체

들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향후 인식개선의 방법, 

교육내용, 방향 등을 재설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 가능하며 궁극적

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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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
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
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
야 한다.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25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
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
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

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
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
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5-1>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

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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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목적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를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실태 및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미실시 기관이나 미결과 보고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나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실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후 결과 

보고에 대한 기한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실시 기관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강조

할 수 있으며, 제도 정착에 일부분 기여할 수 있다. 

<표 5-2>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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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개정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별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기관명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

교육기간

교육 세부사항

순번/
실시날짜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가인원
강사 

성명/소속

1회/

2회/

3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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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

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

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부칙

제2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

  2. 제28조제5호의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제6호의 경우: 2019년 1월 1일

○ 개정 목적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가 채용 및 기타 시험을 응시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등을 포함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

다. 아울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과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공인자

격 취득을 위한 시험 역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하는 시험

편의 제공의 주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시험편의 미제공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칙에 의하면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은 2017년 1월 1일부터,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공인자

격 취득을 위한 시험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험

을 응시하는 장애인의 경우 시험편의 유예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결론 및 정책제언 163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이 채용 및 자격시험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하는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

애인의 직업 및 고용활동 참여가 증진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5-4>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
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
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

는 채용시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

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

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편의제공
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
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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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목적 : 보조기구 지참, 시험시간 연장, 특수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험편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하는 시험편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 유형

이나 등급에 따라 구체적인 시험편의의 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

험의 종류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해 장애인 응시자에게 맞는 시험편의를 지

정하도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

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내용과 방법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도록하고 있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미제공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제도 실시 이후 시행률이 낮을 수 있다.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기본적인 

시험편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편의 제공에 대

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표 5-5>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
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등급
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
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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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0호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의 규

정에 의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2. “편의제공”이라 함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

과 조치 등을 말한다.

  3. “장애인 응시자”라 함은 영 제28조 각 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로서 제3조 

<표 5-6>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른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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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편의제공 대상자를 말한다.

4.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

한다.

제2장 편의제공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

제3조(편의제공의 대상자)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

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의2제

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한다.

②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

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

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예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관련 유의사항)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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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지참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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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표 1]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ᆞ·방법 예시

장애 종류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

지체 장애인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좌석간격 조정)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
·시험시간 연장
·답안지 대필 지원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뇌병변 장애인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좌석간격 조정)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
·답안(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시험시간 연장
·답안지 대필 지원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시각 장애인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점자 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제공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장애인 응시자가 점자정보단말기 및 스크린리더를 이용하는 경우 시험 문

제지를 컴퓨터 파일형태(한글파일 등)로 제공
·축소문제지 제공(독서확대기 사용자)
·독서확대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답안지 대필 지원
·답안(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관련서식 점자 제공, 확대 제공
·전담도우미 지원

청각 장애인

·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원 배치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자료 제공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필담 면접 허용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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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종류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

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장루ㆍ요루
장애인

·시험 중 배변ㆍ배뇨 보조기구 교체를 위한 지원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기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장애 정도를 검토하여 편의 지원 내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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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 응시자 시험편의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서비스의 양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많

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의 

거부, 저상버스 부족으로 인한 지체장애인들의 접근성 미흡, 정신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차별 등 장애

인들은 여러 종류의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

하기 위해 정부, 장애 관련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의 이해, 장애 유형별 특징의 이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집합강의, 장애체험, 동영

상 시청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교육

방법,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식개선 교육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5년 12월에「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가 개정되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

된 사업,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고용활동은 대표적인 사회활동 중 하나로써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활동은 직업을 통한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취업과 관련된 자격 

및 채용 시험에 대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불충분한 시험편의

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장벽이며 이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중요성을 인지

하여 2015년 12월에「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내용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장애 전문가, 장

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묻고자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해 주

시는 전문적인 의견은「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되며 궁극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

육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고용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를 증진시키는 귀중한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

의와 관련해 장애 현장전문가, 정책전문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리며「장애인복지법」하위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소중한 자

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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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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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소속기관 직함

성명 전화번호
유선

성별 남성  여성 연령 세

현 업무 근무년수 약    년   개월 장애유무 있음  없음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 조 사회적 인식개선 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

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ᆞ「초ᆞ중등교

육법」ᆞ「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ᆞ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국가는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

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

1-2.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의 문제점(예: 매스미디어, 신문‧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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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식개선 교육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4.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예: 매스미디어, 신문‧방송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1.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장애 인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재 선정의 어려움, 집합 교육의 어려움 등

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 인식교육을 의무화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할 경

우 그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초등, 중‧고등용) 내용’(보건복지부 배포용)

•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편견

• 장애인이란?

• 장애인의 분류

• 장애인의 날 소개

• 장애인에 대한 상식점검 〇✕퀴즈

•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통계자료)

• 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

• 주요 장애유형별 에티켓 소개

• 관련 애니메이션 시청

• 장애인의 삶 체험해보기

• [과제]학교 및 주변의 장애인시설 점검

• 장애인 인식개선 광고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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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식개선을 위해 교과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3-2. 인식개선을 위해 교과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1. 교육 내용의 범위

(예: 인권, 장애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 장애체험 등)

4-1-1. 교육 내용의 개선점

4-2. 교육 방법의 범위

예 집합교육 온라인동영상교육 장애체험교육 등



부록 179

4-2-1. 교육 방법의 개선점

4-3. 교육의 주체(강사) 

(예: 특수교사, 장애인 강사, 복지관 종사자 등)

4-4.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할 결과의 내용 및 범위

예 참여인원 교육내용 예산사용 내역 등

5.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 하위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

의 장은 해당 기관ᆞ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

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ᆞ기준ᆞ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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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의 범위와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험(자격 및 채용시험 등)의 범위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6-1.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대상

6-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험의 

범위 및 종류

7.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내용ㆍ기준ㆍ방법 등과 관련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7-1.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내용

7-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

8.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편의와 관련하여 가지고 계신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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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일본) 
(2000년 12월 6일 법률 제147호)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인권존중의 재정 관한 인식이 고조되어 사회적 신분, 가문, 인종, 신조(신념) 또

는 성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발생 등 인권침해 현상과 권리에 관한 내외 현상을 감안하여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지방공공단체(공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정함으로써 인권옹호에 더욱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인권교육이라 함은 인권존중의 정심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말하며 

인권계발이라 함은 국민들에게 인권존중의 이념을 보급시켜 인권존중에 대한 국민의 이해

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와 이외의 계발활동(인권교육제외)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권교육과 인권계발은 학교, 지역, 가정, 

직장과 이외의 다양한 곳을 통해서 단계별로 국민의 인권존중 이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

고 그것을 체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회의 제공, 효과적인 방법 활용, 국민의 자

주성 존중 및 시행 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취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조에 정해진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에 따라서 인권

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정책의 제정 및 시행할 책무가 있다.

제5조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서 국가와의 연대를 도모하며 그 지역의 

실정을 토대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대한 정책의 제정 및 시행할 책무가 있다.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인권존중의 정신함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가 되

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책정
국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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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년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부가 강구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9조 재정상의 조치
국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에 당

해 사업의 위탁과 그 외의 방법에 대해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 한다.단,8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을 포함한 년도의 다

음 년도 이후에 시행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정책부터 적용 한다. 

제2조 재검토

이 법률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권옹호시책추진법(1996년 법률 제320호) 제3조 제

2항에 근거한 인권침해의 경우에 피해자 구제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는 인권옹

호추진심의회의 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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